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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 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 로 국민들에게 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한 객 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 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  상세하게 달되어야 합니다. 객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 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 이 아니라 정책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  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  비서 실별 집필 

T/F 과 정책기획 원회 주 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해 ‧
직 국무총리와 청와  수석  보좌 과 비서 , ‧ 직 장‧차 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  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심으로 기록하고자 하 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 과 정책에 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 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심의 기록은  ‘사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 으로 

기술하고자 하 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 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 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 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 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 , 정책추진, 정부 신, 청와  

개  등 4개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 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  개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  각 비서 과 담당 행정 ,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민간연구기 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 습니다. 집필 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 원은 물론 국정과제 원들의 

극 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분의 과제들이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많은 외부 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 직 장차 이 해당 과제를 직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 의 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 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 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 직 공직자, 국책  민간 연구소 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련 공무원과 문가들이 쉽게 근하고 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PDF 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  리핑  정책기획 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통령기록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 습니다. 각 

연구기 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  이 순간, 정책과정 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 로 읽 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 과 조언, 따뜻한 로를 기 하는 마음으로『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통령자문 정책기획 원장  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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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2004 쌀 협상과 양정개혁의 배경

제1장 쌀 산업 경쟁력 실태 및 수급 상황

1. 국민경제와 쌀 산업

1960년  본격 인 공업화․산업화가 추진되기 까지 농업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비 이 높은 산업이었으며 그 에서도 산업의 비 과 요성은 매우 컸다. 한 

산업화 기 단계에서도 산업화의 기 가 되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서는 무엇보

다도 국민 주식인 의 충분한 공 이 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0년  말까지 식량증산은 수출, 국토건설 등과 함께 우리 정부

의 핵심 정책과제  하나 으며 농정은 식량 자 에 몰두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당시 정부는 식량자 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 이른바 “녹색 명”이

라고 일컬어지는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하고 조 이라도 더 소출을 늘리기 

한 식량증산에 주력하여 왔다. 이를 해 주곡의 증산을 한 기술 개발과 보 , 

이 곡가제에 의한 가격지지, 개간과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 확장  재해피해를 

이기 한 수리시설 확충이 으로 시행되었다.

한 의 유통에 있어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극 이다 못해 통제에 가까운 

수 이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해 2 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

를 실시하 고, 이를 통해 인 물량을 정부가 통제하 고 일부 시장 유통되는 

물량에 해서도 가격지도, 물량제한 등을 통해 국민생활안정을 해 노력하 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1977년에는 유사 이래 최 로 

의 자 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후 1980년  의 냉해피해와 90년  반의 가뭄 

등 재해로 인한 생산량이 감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반 으로 안정 인 공 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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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화가 진 되어 국민경제의 규모가 확 되고 도시화가 진 되면서 농

업․ 산업의 비 은 생산액이나 인구비 의 측면에서 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0

년도 체가구의 45% 던 농가는 2000년 10%로 감소하 고 국내 총생산액  농업

의 비 도 같은 기간 동안 23.3%에서 3.7%로 감소하 다. 한 같은 기간 동안 체

가구 비 농가의 비 은 36%에서 8%로 감소하 다.

< 전체가구 대비 농가․쌀농가의 비중 추이 >

(단  : 천호)

체가구 농가수 농가수

1970년 5,576 2,483 2,020

1980년 7,969 2,155 1,849

1990년 11,357 1,767 1,508

2000년 14,312 1,383 1,078

< 국민경제와 농업․쌀산업의 비중 추이 >

(단  : %)

국내 총생산액  농업비 농업생산   비

1970년 23.3 37.3

1980년 12.3 34.1

1990년 7.0 36.6

2000년 3.7 32.9

그러나 국민경제에서 농업․ 산업의 비 이 어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과 

산업의 요성에 한 국민들의 인식은 변함이 없었으며 우리 농업에 있어서 산

업의 요성도 변함이 없었다. 체 농가  농가의 비 은 1970년 81%에서 2000

년 78%로 소폭 감소하 으며 농업 총생산액  생산액의 비 은 같은 기간 동안 

37.3%에서 32.9%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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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소비감소와 공급과잉 시대로의 진입

식량자 을 통해 경제발 이라는 국가목표의 버 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산

업은 1980년  후반 이후 새로운 국면에 어들게 되었다. 농업생산기술의 비약  

발 으로 의 생산은 안정 으로 이루어지게 된 데 비해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

로 본격 인  소비감소 시기에 어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도에 305만톤에 불과하 던  생산량은 1970년에 394만톤, 1990에는  560

만톤으로 증가하 으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0년 113kg에서 1970년  136kg으

로 증가한 후 1990에는 120kg으로 감소하 다. 이러한 의 감소추세는 90년 이후

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쌀 생산․소비량 추이>

(단  : 천톤, kg)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1인당 소비량

1960년 3,047 - 112.7

1970년 3,937 541 4,934 136.4

1980년 3,550 580 5,402 132.4

1990년 5,606 - 5,444 119.6

2000년 5,291 103 5,114 93.6

이러한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는 공 과잉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래했

고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상이 1993년 타결되고 에 해 세화를 

유 하게 되었지만 일정량의 을 의무 으로 수입하게 되면서부터 공 과잉은 심

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수입이 국내 으로 부족한 

양을 공 하기 한 수단이었으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국내수 상황과는 

상 없이 의무 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  것이다.

이러한 의 공 과잉은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증가와 소비감소 요인 외에 수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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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가격의 상승과 수익성의 안정  유지에도 원인이 있었다. 즉 WTO 체제 

출범 이후 다른 농산물은 수입의 증가와 생산의 안정화로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거

나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 반면 의 경우 수익성이 높고 안정 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 품목별 수익성(소득률) >

(단  : %)

사과 마늘 비육우

1990년 70.7 67.8 53.6 ** 28.9

1995년 73.1 58.4 70.9 29.9

2000년 73.1 54.9 52.1 37.2

  * 수익성은 단  매출액 비 소득(매출액-경 비)의 비 을 의미

  ** 마늘의 경우 1991년부터 생산비 통계를 조사하 으며,  제시된 통계는 1991년 통계임

3. 추곡 수매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부  정책의 근간은 추곡수매제라고 할 수 있다. 추곡수

매제는 정부가 수확기(10~12월)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농가로부터 매입함으

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증산을 진하는 한편 매입한 물량을 시 의 

 재고가 어지는 5월 이후에  방출하여 값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 이 있었으며, 추곡수매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식량증산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 다. 

< 쌀 수매량 추이 >

(단  : 천톤, 원/ 80kg)

 생산량 수매량 수매가

1960년 3,047 1,171

1970년 3,939 495 7,000

1980년 3,550 546 47,900

1990년 5,606 1,203 111,410

2000년 5,291 906 161,270

이러한 식량증산을 한 추곡수매가격의 결정은 해방 이후 국회에서 결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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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부 심의 식량증산 정책 강화를 해 1972년 국회동의제가 폐지되었다. 이

후 1988년 우리 사회 반에 불어 닥친 민주화의 향으로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가 부활됨으로써 추곡수매가 결정은 정치 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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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UR 협상 관세화 유예 조치

1986년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서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상에서는 이 의 

다자간 상과는 다르게 농산물을 폭넓게 포함하 다. 그 결과 모든 농산물에 해

서도 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을 없애는 외 없는 세화와 세의 감축, 국내 

농업보호를 한 정부의 지출, 즉 보조 의 감축이 논의되었다. 

우선 시장개방분야에서는 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수입 지 는 수량제한)

은 폐지되고 국내외 가격차만큼 부과되는 세를 납부하면 어떤 품목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 수입국으로 하여  최소한의 물량(기 연도인 1986～

88년 국내소비량의 3～5%, 시장 근물량이라고 한다.)은 율 세로 수입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수출국에 시장 근기회를 부여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부국가의 일부품

목에 하여는 세화 유 가 외 으로 인정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필리핀의 

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치즈,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에 하여 

10년간 세화를 유 하되 국내소비량의 일정수 은 율 세 수입물량으로 수입

하기로 하 고  세화의 유 여부는 2004년에 다시 상하기로 하 다.

 [ 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련 협상결과 ]

♧ 과 련된 품목(HS 10단  기  16개 품목)의 세화를 10년간 유

♧ 이행기간(1995~04)  율 세 수입물량은 1988～90년 국내소비량의 1%(5만 1천

톤)에서 4%(20만 5천톤)까지 증량

이러한 WTO 정상의 내용을 반 으로 고려할 때 UR 상 당시 상결과를 

놓고 국내 으로 많은 논란과 비 이 있었으나 세화 유 의 확보, 시장 근물량

의 증량수 (1→4%)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은 충분히 그 민감성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보조 을 크게 허용보조와 무역왜곡 인 감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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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로 구분하고 허용보조는 지원액에 제한이 없는데 반해 감축 상보조액은 기

연도(86~88)의 보조 액을 기 으로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4%를 

감축하기로 하 다. 이 게 됨으로써 감축 상보조의 90% 이상을  수매에 사용하

던 우리나라로서는  수매가의 인하 는 수매물량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감축보조 상한 >

(단  : 억원)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AMS 21,825 20,286 18,747 17,208 15,669 14,900

*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감축 상 보조 의 총액

UR 상이 우리 산업에 미친 향이나 의미는 첫째는 우리 산업이 국제 시

장에 편입되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완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는 이고 둘째는 국내산업보호를 한 세는 지속 으로 감축되게 됨에 따라 국

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하게 되었다는 이다. 셋째는 일정량의 의무수입

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의 수 상황에 미치는 수입 의 향력이 증가하 다는 

과 넷째는 보조  감축으로 우리 정책의 근간이 추곡수매제도의 기능 하가 불가

피하게 되었다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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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쌀 산업 구조 개혁과 시간 확보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에 응하여 우리나라는 생산비 감, 품질고 화, 규모

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책과 함께 추곡수매가 인상을 억제하는 정

책을 취하 고 94년과 95년 수매가를 동결하 다.

그러나 이러한 수매가 인상 억제정책은 96년  재고의 격한 감소와 97년 경제

기를 계기로 수매가를 인상하는 정책으로 다시 환되었다. 이는 80년  후반부

터 시작된 기 공 과잉기조에서 94, 95년 기상재해로 인한 생산감소와 북지원

의 추진으로 96년말 재고가 169만석으로 감소하고 1997년 경제 기로 농가경제가 

축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재고감소와 경제 기라는 그 상황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결과 으로는 산업의 발 에 큰 부담을 래하는 국내외 가격차의 확

, 공 과잉의 심화라는 문제 을 발생시켰다.

1996년 이후 2001년까지 평균 3.4% 인상되어 같은 기간 동안  80kg당 수매가(1

등 )는 137,990원에서 167,720원으로 증가하 다. 한 민간에서 유통되는 의 산

지가격( 품)도 80kg당 134,704에서 157,613으로 증가하 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의 가격이 생산비, 물가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지만 수매가격이 기 으로 작용한

다는 을 고려할 때 수매가의 인상은 시 값의 상승에 큰 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내 값의 상승은 같은 기간동안 의 국제가격이 미국산 립종 기 으로 톤당 

468달러에서 294달러로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국내외 가격차가 확 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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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의 국내외 가격차 >

(단  : 원/80kg)

 수매가 산지 가격 국제가격

1996년 137,990 134,704 31,633

1997년 137,990 140,996 32,328

1998년 145,580 146,100 44,800

1999년 152,860 153,701 35,226

2000년 161,270 157,776 25,019

2001년 167,720 157,613 31,408

 * 수매가 : 1등 ,   산지 값 : 산지 품,   국제가격 : MMA 수입가

수매가 인상정책은 의 수 상황에도 부정 인 향을 미쳤다. 1996년 재고량 

감소 이후 증산정책과 수매가 인상정책으로 의 생산량과 정부의 재고량은 차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2001년을 기 으로 생산  수입 증가와 격한 소비의 감소

로 의 공 과잉이 심각한 문제로 두되었다. 이때부터 의 공 과잉은 1990년 

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수입증가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해 보다 구조 이고 만

성 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제를 통해 결정되는 수매가격은 

정부의 인하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 에서 매년 결정되었고 의 

시장가격 결정  수 상황에 한 정확한 정보 달에 한계를 래함으로써 수 상

황의 개선에 장해요인이 되었다.

< 쌀의 수급상황 >

(단  : 천톤)

 공  수요 재고

1995년 6,215 5,556 659

1997년 5,566 5,069 497

1999년 6,000 5,278 722

2001년 6,486 5,151 1,335

2003년 6,554 5,455 1,099

 * 2003년  수요에는 북지원 40만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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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고 하여 수매제가 수확기 물량흡수나 농가소득 안정과 같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WTO 체제의 출범 이후 보조  감축의

무가 발생함으로써 국내감축보조 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던 추곡수매량이 

차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보조 의 감축의무에 따라  수매량은 

1995년 960만석에서 2002년에는 575만석으로 감소하 으며, 이러한 수매량의 감소

는 시장에서의 물량흡수 기능과 수 조 기능, 농가소득 안정기능의 감소로 이어지

게 되었다.

< 수매량 및 수매제의 소득지지 효과 >

(단  : 천톤, 억원)

수매량 소득지지효과

1995년 1,375 2,613

1997년 1,224 760

1999년 877 333

2001년 828 2,240

2003년 750 1,130

이처럼 국내 으로 공 과잉 심화, 국내외 가격차 확 , 추곡수매제의 기능 하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UR 상에서 유 되었던 세화 유 의 연장여부

를 재 상해야 하는 2004년  상이 임박하 다. 물론 의 세화 유 기간이 종

료되면서 을 세화한다면  상이 문제될 이유가 없겠으나, 약화된 국내 산

업의 경쟁력, 시장개방 폭 확 가 국내 산업에 미칠 향의 불확실성, 농업인 등

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세화 유 의 연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참여정부가 출범한 시기의 농정은 2004년  상을 어떻게 성공 으로 추

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추곡수매제를 심으로 하는 양정제도 개편이 최 의 

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수매제를 심으로 하는 기존의 양정제도를 

어떻게 개편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수 균형 회복, 농가소득 안정 등의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여정부 농업정책의 핵심 과제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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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한 2004년 쌀 협상

제4장 쌀 협상의 배경

1. 관세화 유예는 WTO 체제의 예외

우루과이라운드 상에서는 이 의 다자간 상과는 다르게 상원칙의 하나로

서 모든 농산물에 한 외 없는 세화의 원칙이 용되었다. 즉 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수입 지 는 수량제한)은 폐지되고 국내외 가격차만큼 부과되는 

세를 납부하면 어떤 품목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 수입국으로 하

여  시장 근물량(기 연도인 1986～88년 국내소비량의 3～5%)은 율 세로 수

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국에 시장 근기회를 부여하도록 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은 외없는 세화 원칙에 한 특별조치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세화 하는 것을 유 받게 되었으며 그 신 그동안 수입을 허

용하지 않았던 외국 을 일부 수입하고 매년 수입량를 늘려나가기로 하 다. 즉 

1995년에 국내소비량의 1%인 5만톤에서 2004년에는 4%인 20만5천톤까지 수입하기

로 하 다. 한 2004년 이후 세화 할 것인지 유 를 연장할 것인지에 하여는 

회원국들과 상을 하여 정하기로 하 다.

이러한 내용은 WTO 농업 정문(Agreement on Agriculture) 부속서 5(Annex 5)

에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정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과 품목에 해 

특별우 조치 즉 세화 유 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행기간이 끝나는 

해에 세화 유 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상을 시작해서 끝낸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한 세화를 유 하기 해서는 추가 이고 수용 가능한 양보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WTO 체제의 성격과 반 인 정문의 2004년 상에 주는 의미는 첫

째, 의 세화 유 는 WTO 체제에 한 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이다. 

UR 상 당시에도 일부 국가의 일부 품목에 해서만 인정된 세화 유 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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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 것이다.

다음으로 세화 유 의 연장에 한 상은 이행기간이 끝나는 해에 시작해서 

끝낸다는 시간 인 제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다. 결국 UR 상이 종료

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는 때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이 세화로 

환하지 않는 한 이행 마지막 해인 2004년에 의 세화 유 를 연장하기 한 

상은 정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시간제한은 국가간의 상에 있어서, 특히 원칙

에 한 외를 추진하는 우리측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원칙에 한 외인 만큼 이해 계국에 추가 이고 수용가능한 양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의 타결은 우리측보다는 상 국의 입장에 의해 좌우

되는 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극단 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상 국이 세화 유 가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우리로서는 세화

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쌀 협상 여건들

WTO 정의 내용을 감안할 때  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화 유 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세화 유 는 원칙에 한 외이고, 

세화 유 의 연장을 해서는 추가 이고 수용가능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등 상과 련된 WTO 정상의 규정은 상상 국에 유리한 지 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WTO 정에 세화 유 를 연장하기 한 구체 인 

상의 범 , 차, 방법에 한 규정이 없고 구체 인 세화 유 상의 선례가 

없다는 도 상을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상을 추진할 당시 국내외 인 여건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했다. 우선 국내

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UR 상 타결 이후 

추진된 규모 투자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와 농규모화

가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지속 인 물가상승과 1990년  반의  재고부족  

외환 기에 따른 수매가 인상으로 값이 상승하여 의 국내외 가격차는 확 되었

고 국내산 의 품질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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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으로는 우리나라와 함께 세화 유 를 인정받았던 일본과 이스라엘이 각

각 1999년과 2001년에 이미 세화로 환한 상태 고, 필리핀의 경우 만성 인  

순수입국이었으므로 세화 유  여부가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한 2002년에 만과 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양허한 의 시장개방 수 도 우리

의 상과 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로

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일본, 대만의 쌀시장 개방 >

일본의 세화 만의 세화

시기 1999.4.1 2003.1.1

세율 402엔/kg(종량세) 54 NT$/kg(종량세)

시장 근물량
682천톤

(기 소비량 7.2%)
145천톤

(기 소비량 8%)

시장 근물량 리 국 무역, SBS 국 무역, 수입권공매

기타

 - 민간수입 50% 보장

 - 재수출은 수입에 미포함

 - 사료용 사용  원조 지 등

 * 국 무역이 정부 는 정부 행기 이 수입․유통하는데 반해 SBS(Simultaneous Buy and 

Sell)은 민간 수출입 업체간의 거래를 통해 수입․유통하는 제도  

이와 함께 DDA 상이 진 되지 못한 것도 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 다. DDA 상에서 세와 보조 의 감축수 이 정해지면 이를 토

로 세화와 세화 유 라는 안을 비교 형량할 수 있기 때문에 DDA 상의 

내용은  상에서 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가격측

면에서 국제경쟁력은 세수  외에도 국제 곡물가격이나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감축 수 이 정해지면 상되는 세수 하에서 수

입량을 측해보고 세화유 를 해 수출국이 요구하는 물량이 세화시 상되

는 물량보다 작다면 세화 유 를 추진하고, 더 크다면 세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DDA 상은 Habinson 의장 안, 카스티요안, 데르베즈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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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안에 해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세의 감축수 과 민감품목

의 인정여부  범  등에 한 의견 립으로 논의 자체가 진 되지 못한 상황이었

다. 결국 이러한 DDA 상의 진행상황이 상의 안간의 비교에 불확실성을 높

임으로써 상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다.

3. 쌀협상을 둘러싼 사전 논의 : 명분 대 실리 

UR 상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국내 으로  상에 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화가 유리하냐 세화 유 가 유리하냐에 한 원론 인 논의 다. 

일부 농민단체는 추가 시장개방  반 를 주장하기도 하고 많은 농민단체와 학

자들은 세화 유  연장을 주장하 다. 반면 일부 학자를 심으로 조심스럽게 

세화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다. 즉 조기 세화를 통해 수입 로 인

한 수 부담을 이고 수입 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반 인 국내 산업의 황, DDA 상 망, 

상 주요 상 국의 입장 등을 종합 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세 한 사 논의의 부족은 정부가 상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

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세화 유 라는 명분에 사로잡  세화 유 에 지

나치게 무게 심을 두는 경우 상 상 국이 요구하는 가가 지나치게 커질 수밖

에 없고, 세화를 주장하는 경우 국내 으로 거센 비 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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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안(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비교 >

세화 세화 유

장
-  상 국의 무리한 의무수입량

   증량 요구 차단

- 의무수입량만 수입함으로 시장 

  불확실성 감소

단

- 국제가격, 환율 등에 따른 

  수입량의 불확실성 증가

- DDA 상에 따라 세감축 

  수입증가

- 세화 유 에 한 가 

  지불 불가피

- 보이지 않는 세감축으로 향후

  세화시 충격 확  가능성

둘째는  상이 2004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세화로 환되느냐 그 지 않으

냐를 둘러싼 것이었다. WTO 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UR 상과 

WTO 정의 반 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이 2004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WTO 정상의 원칙인 세화로 환된다는 자동 세화론 는 세화의무발생론

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해 일부에서는 자동 세화가 맞는다면 상 방이 우

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를 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으며, 세화는 우리

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자동 세화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 다. 

자동 세화 여부는 상의 반 인 략을 구성하는데 큰 향을 미치는 요한 

사항이었다. 즉, 자동 세화 는 세화의무발생론이 맞는다면 정해진 시한 내에 

상을 종료해야 하고 그 지 않으면 세화로 환된다. 우리가 세화 유 를 추

진하는 상황에서 상상 국이 고의로 상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세화 

유 를 해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큰 부담

이 되는 것이었다. 

셋째는  상에서  이외의 품목이 상 상에 포함되느냐의 문제 다. 이 쟁

에 해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WTO 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

에서 일부는 상의 특성상 세화 유 를 해 상 방이 요구한다면 다른 품목에 

한 양보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정론과 다른 품목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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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 쟁 에 해 정부는 상 기단계에 입장을 정리하 다. 즉 상의 

기본방향을 “ 세화 유 를 제로 상에 임하되 산업에 미치는 향이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세화 유 를 정치  고려에 

따라 맹목 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세화 유 를 한 지나친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 다. 

한 자동 세화 는 세화의무발생론에 해서는 상 기에 WTO 사무국에 

해석을 요청하 다. 우리측 질의에 해  WTO 사무국은 “2004년  실질 인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화로 환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러한 WTO 사

무국의 의견은 WTO라는 다자기구의 특성, 국가간 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

된 것으로 단된다.  ‘실질 인 합의’에 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될 수 있으나 

최소한 상의 핵심쟁 에 한 합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WTO 사무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2004년  상에서의 핵심쟁 에 

한 실질 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하 다.

그리고  이외의 품목이 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에 해서는 상에서 

다른 품목을 다루는 경우 상의 타결 자체가 힘들어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인 양보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상은 에 한 상으로 한정하며 

상 상 국이  이외 품목의 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 을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응하기로 하 다. 

4. 국민참여에 의한 쌀 협상 대응체계의 구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상 자체가 갖는 불리함과 불확실성, 불리한 국내외

인 여건, 상을 둘러싼 이해 계자  문가의 의견 립 등 어렵고 복잡한 상

황에서 효과 으로 상을 추진하기 해 농림부는 2003년 7월에  상 비 을 

구성하 다. 상을 담당하는 국제농업국과 정책을 담당하는 식량정책국, 그리고 

한국농 경제연구원을 심으로 구성된 상 비 은 상 략 수립, 국민공

감  형성, 산업 국내 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 다. 

한 2004.1.21 상 개시의사를 통보한 후에는 청와 , 농림부, 국무조정실, 재

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계자가 참여하는 계부처 회의를 개최하 다. 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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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추진체계 구축방안, 국민공감  형성방안 등을 논의하 으며, 그 결과 농

림부 차 을 단장으로 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인 “ 상 책 실무추진단”

을 구성하기로 하 다.(2004.2.7)  상 책 실무추진단은 실무 으로 상 략 수

립, 국내 책 수립, 외 상, 국내홍보를 효율 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통상문제 최

고의사결정기구인 외경제장 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한 정부의 상 추진단에 한 상 책을 자문하고 국민  공감 를 형성하

기 한 자문단과 의체를 설치 운 하 다.  우선 2004년 3월1일 통령 자문기

인 농어업 특별 책 원회에 ․DDA 상 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 표가 참여함으로써 상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

견수렴을 통해 상 략과 책을 의함으로써 국민  공감  에서 상을 추

진하기로 하 다. 아울러 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감 를 확보하기 해 농

업계가 추천하는 민간 문가인 김 충실 경북 교수( ․DDA 상 의회 원장 겸 

WTO범국민연  상임집행 원장)를 정부 외 상 최 로 상단에 참여토록 함

으로써 상 국들과의 상에 직  동행하여 자문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상을 문 으로 자문․지원하기 해 국의 국제통상  농업분야 

학교수를 심으로 책 연구 의회를 구성하 다. 책 연구 의회는 

상 략  국내 책에 한 토론을 통한 안 모색  국민 공감  형성에 기여하

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책 연구 의회는  상이 종료될 때까지 8회의 정

기․임시회의  2회의 워크 을 개최하고 국  생산지역 조사연구   상 주

요 쟁 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상 략 마련에 자문을 하 다. 이러한 

연구 의회에 해 의회에 참여했던 한 문가는 “정부와 학자들이 상의 깊숙

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고민한 최 의 자리” 다고 평가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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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상대책 실무추진단 구성 >

외경제장 회의

외경제장 회의

실무조정회의
경제차  간담회

상 책 실무 추진단

단장 : 농림부차

상 책 국내 책

* 장

- 외통부 DDA 상실장

* 공동 장

- 재경부 국제업무정책

- 농림부 차 보

- 농림부 농업통상정책 -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

-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 외교부 다자통상국장

-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공보

- 기획 산처 산업재정심의

- 국정홍보처 홍보기획국장

- 농특  사무국장

- 재경부 경제 력국장

- 외통부 다자통상국장

-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상 책 수립

- 교섭지침 마련

- 상 표단 구성

․국내 책 수립  조정

․홍보  공감  책수립

실무지원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실무추진단 행정지원

- 회의소집, 결과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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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쌀 협상의 추진경과

1. 쌀 협상 개시의사의 통보

2003년 12월에 농림부는 2004년 상의 추진계획과  반 인 상추진일정에 

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2003년 12월 30일의 계부처 장 회의를 거쳐  2004년 

1월 10일의 외경제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화 유 를 한 상을 추진하기

로 결정하고 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하키로 하 다.

상의 시한이 2004년 말까지로 WTO 정문에 정하고 있는 만큼, 상에  충분

한 시간을 확보하고 시한에 몰리지 않도록 조기에 상 차를 개시하기로 하 으며 

이에 따라 1월20일 WTO사무국에 상 참여희망국가는 90일 이내에 상참여의

사를 통보해  것을 요청하 다.

 이와동시에 정부는 상의 기본 략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 다. 상의 

기본 략으로는 “ 세화 유 를 제로 상에 임하되 산업에 미치는 향이 최

소화되는 안 선택으로 실리를 추구 한다”는 입장을 설정하 다. 이는 상 국과의 

상과정에서 세화 유  연장을 한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을 해나가

되 상 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세화 할 때 보다 산업에 더 불리할 경우에는 

실리를 고려하여 세화로 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상 략을 구사하

겠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상기본방침이었던 것이다. 농림부 업무보고시 노무  

통령은 상과 련하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강조

하 다

 

농업개방 상 등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향

상시키기 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농민들 설득에 극 

나서야 하며, 설득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게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원칙을 가지고 

응해야 합니다. (2004.3.8)

한 WTO 상시한과 차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 다.  1단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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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는 상 비단계로 상참여가 상되는 주요국에 한 입장을 사 탐색하고 

세부 략을 수립하는데 역 을 두었으며, 2단계(5～9월)는 본격 상단계로 상에 

참가하는 상 국과의 양자 상을 통해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3단계(10～12월)에는 

 상결과에 한 WTO회원국들의 검증(3개월)과 국내 수용을 통해 상을 마무

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 개시의사 통보후 90일간(4월21까지)의 상참가의사  표

명기간을 활용하여 주요 상 국에 한 입장탐색과 상 략 수립을 해 “주요국 

입장 탐색기 상 기본 활동계획”을 마련하 다. 상참가가 상되는 미국과 

국 등 주요 상 상국의 입장과 략탐색은 정부차원의 근과 농경연과 민간연구

소의 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3.16～3.31). 미국과 국에 해 

우리 산업의 어려움과 요성, 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등을 사 에 이해시키

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상 국들은 상에 참가할 것 외에는 자국

의 구체 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아직 상의 응계획이나  비체계를  

갖추지 못하 던 상태인 것으로 악되었다.

우리나라가 상 참가 통보시한인 4월21일까지 상참여 의사를 통보한 국가

는 미국, 국, 태국, 호주, 인도, 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이

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수출실 이 없는 키스탄, 이집트는 물론  수

출국가가 아닌 아르헨티나와 캐나다도 참가통보를 하 다는 이다. 키스탄과 이

집트는 자국의  수출시장 확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는 다른 통상 안

의 해결기회로 상을 활용하기 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다양한 목 과 이해 계에 따라 9개국이 상에 참가하게 됨으로서 

상구도는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으며 모든 참가국과 동일한 차원에서의 상추진

보다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세 한 상 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첫째, 주요 상

상 국인 미국, 국, 태국을 심으로 상을 진행하기로 하 다. 즉 수출에 

심이 크고 우리와 실질 인 이해 계가 있는 나라들 심으로 상을 추진하여 

상골격을 마련하고 반 인 상분 기를 이끌어 여타국들과의 합의도출을 시도

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는 상 국요구수  등 상상황의 불확실성 을 감안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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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응방식을 취하기로 하 다. 즉 최  상단계에서는 국내 산업의 어려움과 

세화 유  필요성을 집  설명하고 본격 인 상단계에서는 주요 쟁 별로 우리

의 입장 반 에 주력하고  외의 양자 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상과는 별도

로 분리해 의해 나가기로 하 다. 상의 최종단계에서는 주요 상국과 합의도

출에 주력하고 여타 국가는 주요국과의 상결과에 동의하는 분 기를 조성해 나가

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상 략하에 2004년 5월 6일, 미국과의 상을 시작으로 12월 30일까지 

진행된  상의 핵심쟁 은 세화 유 기간, 의무수입량(TRQ: Tariff Rate 

Quota,시장 근물량) 확  수 , 소비자 시   등으로 볼 수 있다. 상 국들은 세

화를 선호하는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세화를 유 하자는 입장이어서 상 기에 

세화를 유 여부에 한 입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상이 진 되면서 유 기간과 

조건에 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즉 유 한다면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수입물

량은 얼마나 늘려  것인지, 국가별로 몫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상에서 다루

어져야 할 핵심쟁 이었다. 

세화 유 기간의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필요한 시간이라

는 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우리로서는 최 한 길게 확보해야 되는 반면에 

상 국들은 유 기간연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 으며 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상 최종단계까지 견지하 다.

의무수입물량은 세화를 유 를 하는 경우 그 가로 우리나라가 수출국으로부

터 얼마만큼의 물량을 수입할 것인지에 한 것이다. 의무수입물량은 WTO 농업

정문을 고려할 때 세화 유 를 해서는 추가 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이기는 

하나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  공 과잉기조를  심화시키고 장기 으로 우리  

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다. 한 의무 으로 수입해야하는 량이 세화 개

방으로 늘어날 수입량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세화 유 의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

서 볼 때 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최 의 쟁 이 되었던 것이다.

소비자 시 은 지 까지 가공용으로만 공 해 온 수입 을 일반소비자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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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공 한다면 물량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한 것이다. 소비자 시  문제

는 우리측 입장에서는 수입 이 시장에 유통되는 만큼 수 문제가 악화되고 국내외 

가격차에 따른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사안이었고, 수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

으로는 수출국에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장기 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게 수입 에 한 이미지를 높여 수입 의 매확 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는 에서 수출국, 특히 미국과 국 등 주요국의 심이 높은 사항이었다.

상기간을 상 주요 쟁 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탐색단계, 본격 인 상  

실질 인 합의도출단계, 최종합의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탐색단계 

이 단계는 상 기 단계로 5월6일 미국을 시작으로 상에 참가한 9개국 체와 

1차 상을  마치고 미국, 국, 태국, 호주 등 주요4개국 심으로 2-3차 상을 진

행하 으며 주로  상에 한 상상 국의 기본입장과 상쟁 이 확인되는 과

정으로 우리나라는 이 기간  국내 산업의 어려움과 세화 유 의 필요성을 집

 설명하 다. 

우리측 설명에 해 미국과 호주는 상 으로 한국의 세화 유 가능성에 해 

정 인 자세를 보이고 시장 근물량의 증량수 , 자국산 의 시장 유율에 심

을 보인데 반해 국․태국의 경우에는 WTO 기본원칙이 무역자유화임을 밝히면서 

한국의 세화 유 에 기본 으로는 반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이러한 국가간

의 입장차이는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한 련이 있는 것이었다. 즉 국

과 태국의 경우 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만큼 한국이 세화를 한다면 자

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단하 기 때문에 한국의 세화 유 에 

해 부정 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키스탄, 인도, 이집트와의 상에서 우리나라는 상 국이 모두  수출국이기

는 하나 한국에 수입된 실 이 없는 만큼  상 참가자격이 있는지에 해 의문

을 제기했고 이에 해 상 국은 향후의 잠재  수출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에 

해 이해 계가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이집트는 자국산 의 한국진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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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규격, 입찰제도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 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와의 상에서 우리 측의  상 참가목 에 한 질문에 

해 캐나다는 유채유 세율 인하, 아르헨티나는 가 류․쇠고기의 수입 생조건 등

에 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 다. 이에 해 우리는  이외의 품목으로 확 하

는 것은 어렵고 동 문제를 검토하기 한 양국간 의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3. 본격적인 협상단계

본격 인 상단계에 들어서도 세화의 유 에 한 국과 태국의 입장은 부정

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강경한 입장도 우리 측의 지속 인 설명으로 8월 이

후에는 세화 유 의 필요성에 해서는 공감하는 방향으로 환되었다.

그러나 세화 유 기간의 경우에는 쉽게 합의 에 이르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

다. 본격 인 상단계에 들어서도 국과 태국은 세화를 유 하더라도 1~3년 정

도를 유 하여야 하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거나 시장 근물량을 많이 증량해야 한다

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한 세화 유 에 해 상 으로 정 인 입장을 표명

한 미국의 경우에도 10년은 무 길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8월 상에서 미국은 세화 유 기간에 해 우선 5년간 연장하고 그 이

행결과를 평가한 후 추가 으로 5년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별 근방법

을 제시하 고 다른 수출국도 이에 동의하 다. 이러한 미국측 제안은 유 기간에 

한 우리측 제안, 즉 10년은 무 길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수출국의 입장이 변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측으로서는 간 검이  하나의 상

이 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컸다. 이러한 이유로 세화 유 기간에 한 

상은 상 막바지인 12월 까지도 고 당기는 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세화를 유 하는 경우 증량하는 시장 근물량 수 의 경우 상 기에는 구체

으로 언 조차 되지 않았으나 상이 진 되면서 수출국별로 제시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상 기에 세화 유 에 한 가로 제시되는 물량의 수 은 우리 측



- 24 -

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 이었다. 시장 근물량의 증량수 이 세화 유 기간

과 연계되어 논의되는 것이라고 해도 일부국가에서는 16% 수 을 요구하기도 하

다. 이러한 수출국의 요구는 기에 6%를 제시한 우리 측의 기본입장과는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이 진행되어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출국이 제시하는 

수 은 9% 내외에서 모아졌고 우리 측 제시수 (7%)과의 격차는 많이 좁 졌다.

[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동등성 분석 ]

♧ 시장 근물량과 련한 우리측 상 략 마련에 큰 향을 미친 연구가 당시 한

국농 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 원의 동등성분석이었다. 서진교연구 원은 연구

논문에서 의 국제가격, 환율, DDA 상 결과, 세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세화와 세화 유 의 동등성을 분석하 다.

♧ 동등성 분석 결과 가장 비 인 시나리오에서의 동등성은 15.5%로, 가장 낙

인 가정하에서의 동등성은 4.9%로 나타났다. 즉 가장 비 인 상황에서는 세

화 유 를 한 시장 근물량이 15.5%를 넘는 경우 세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장 낙 인 가정하에서는 시장 근 물량이 4.9%를 넘는 경우 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기 분석을 토 로 평균 상수입량, 수입 증의 험성, 유 기간  세

화 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 동등성은 8%를 약간 넘는 수 이었다.

수입 의 소비자 시  문제는 상이 진 되면서 타 을 찾아 나갈 수 있었다. 

UR 상 이후 수출국은 WTO․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양자 의과정에서 우리

나라가 수입 을 가공용으로만 공 하는 것에 해 WTO 정 반가능성을 언

하면서 자주 문제제기를 했었다. 미국은 2004년 무역장벽보고서(Foreign Trade 

Barriers)에서도 “한국정부는 수입 의 구매와 유통, 최종소비에 하여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법률은 수입 이 오직 산업용과 가공용으로만 쓰이도록 하고 있다. 국

무역기 은 농림부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품질의 만을 구매하고 있다”고 기

술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 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부 수입물량의 소비자 시 은 

세화 유 기간, 시장 근물량, 국 무역을 통한 수입 등 다른 상조건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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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별 수입물량의 허용여부는 효과 인 상 략으로의 활용가능성이 있는 한편 

국가별 물량을 둘러싸고 상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

었다. 왜냐하면 국별수입물량은 수출국간에 이해 계가 립되어 서로 많은 물량을 

요구하게 되고 수출국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별

수입물량에  해서는 최종단계까지 부정 인 입장을 견지하 다. 그러나 11월 들

어 기존의 수입물량은 국별쿼타(Country Quota)로 배정하고 신규 증량물량은 일반

쿼타(General Quota)로 배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다른 수출국이 동의하면서 국별 

수입물량의 배정도 물살을 타게 되었다.

< 시장접근물량의 국별 수입 현황 >

단  : 톤

국 미국 호주 태국 계

2001년 63,000 27,000 20,268 18,000 128,268

2002년 95,421 36,000 - 22,500 153,921

2003년 103,075 49,500 - 27,000 179,575

합계(비 ) 261,496(57%) 112,500(24%) 20,268(4%) 67,500(15%) 461,764

[ 용어해설: 국별쿼타와 일반쿼타 ]

♧ 국별쿼타는 과거의 수입실  등을 기 로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하도록 물량을 정

하는 것이며, 일반쿼타는 상업  단에 기 해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수입이 가

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국별쿼타는 WTO 정상 모든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최혜국 우의 원칙(MFN)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WTO 정은 과거의 

수입 등을 기 로 하여 물량이 배정되고 상국  회원국이 동의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 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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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합의단계 

상 막바지인 12월에 어들어서야 미국, 국, 태국 등 주요국들과 유 기간 10

년 연장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유 기간의 5년차에 이행상황을 

간 검한 후 5년연장, 시장 근물량의 증량수 (우리측이 7%, 수출국 9% 수 ), 국

별 수입물량의 허용여부, 수입량  소비자 시 물량의 비  등 주요쟁 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WTO 상시한을 고려하여 12월  요쟁 에 

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상을 마무리 짓고 상결과를 연내에 WTO에 통보

하기로  하 다.

12월  외경제장 회의에서 상을 마무리하기 한 지침을 마련하 다. 유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5년차에 유  단가능성이 없는 간 검을 실시하는 것으

로 하고, 시장 근물량은 8%의 범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하고, 국별 수입물량은 

기존 물량은 2001~03

년 수입실 을 기 으

로 국별로 배분하고 신

규증량 물량은 일반 쿼

터로 운 하는 것으로 

하 다. 소비자 시  

물량은 10%에서 30%

로 연차 으로 확 하

는 것으로 하고  

상 이외의 양자 안 요

구에 해서는  상

과 분리하여 의한다

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 다. 이러한 상지

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9개국과의 상을 진행하 다.

 

이 과정에서 미국, 태국 등 주요 상국과는 이미 상당수  근되어 있는 기본 

합의안에 한 세부입장을 조율하여 세화 유 기간, 시장 근물량, 소비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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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수입물량 등에 해 합의하 다. 한 상과 련된 국별 쿼타의 이행방

법(미국), 상결과의 이행 검을 한 정부차원의 연례 의  장립종 입찰규격

( 국) 등 기술  사항은 물론 상과 련은 없지만  상과정에서 제기된 

국, 알젠틴, 카나다 등의 양자차원의 동 식물검역  세 련 사항에 해서도 

부분 의견 근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22일에 외경제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수출국과 합의

된 기본골격을 심으로 이행계획서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상 국과의 의 후 

WTO에 통보하기로 하 다. 아울러 상결과의 이행과 련한 기술 이고 차

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  사항에 해서는 우리 측 이행계획서안 통보 이후 

WTO 검증기간  추가 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하 다.

우리 측이 제시한 이행계획서 최종안을 갖고 막바지 집 인 의를 통하여 상

국들의 동의를  받아내게 되었다. 다만 인도의 경우  북지원시 자국산  구

매확 문제를 끝까지 제기함으로서 최종합의를 조건부로 WTO 이행계획서 수정안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 다.

정부는 1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상결과를 보고하고 주요국과의 합의

가 도출되었으므로 WTO에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통보하고 상결과를 발표하는 한

편 국회비 동의를 추진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30일 외경제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 최종합의문을 확정하고 동일자로 WTO에 통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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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에 통보한 최종합의문 내용 ]

♧ 세화 유 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한 다자간 간 검 실시

  - 유 기간  언제든지 세화로 환할 수 있는 권리 확보

♧ 시장 근물량은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까지 균등 증량

♧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국 무역을 유지하되 2005년도 시장 근물량  10%

를 시장에 매하고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

♧ 시장 근물량  기존물량(205,000톤)은 ‘01～’03년 수입실 을 반 하여 미국, 

국, 태국, 호주 4개국에 국가별 쿼타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은 최혜국 우 방식으

로 운

  - 국가별 쿼타 : 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하여 WTO사무국은 회원국들

로 부터의 검증을 받기 하여 2005년 1월 6일자로 모든 회원국에 배포하 으며 3개

월간의 검증기간 동안 회원국의 이의제기나 반 가 없으면 공식 으로 승인․확정되

는 것이다.

5. 쌀 협상과정에서의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

상은 국내 농업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을 고려할 때 체 농업계의 

심이 지 하고 정치 으로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04년도에는 4. 

15 총선이 정되어 있는 만큼 상의 정치  민감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한 상이라는 문 인 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상 략상 공개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루

과이라운드 상이나 한-칠  FTA 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을 토 로 홍보계획

을 수립, 최 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공감 를 형성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 다. 4월 20일 개최된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노무  통령은 

상에 해 객  자료를 토 로 국민들에게 극 홍보해 나갈 것을 주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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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외 연장 상’ 등 추가 개방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화 유 기

간 에도 잠재 세율은 계속 하락하게 되므로 추후 세화 시 일시 인 충격을 받

게 됩니다. 상 결렬시 개될 상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  계량화, 수치화 된 자료를 제공하여 객 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를 들

어 미국과 국의  생산능력, 과거 국제 값 추이 등 국제 수 망을 고려한 국

내  생산과 농지규모 망등입니다. 

 상기 사항들이 TV 기획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달․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극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4.4.20)

 상 개시의사의 WTO 통보와 함께 시작된  상의 기단계에서 정부는 

언론, 학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여론지도층을 심으로 주로  상의 내용과 

성격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하 다. 정부는 농림부를 심으로 기자단 설명  워

크솦 개최, 농민단체 간담회, 지자체  유 기  공무원을 상으로 하는 교육 실

시 등을 통해 이러한  상의 배경  정보를 설명하고 “  상에 한 궁 증을 

풀어드립니다”와 같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 으로 배포함으로써  상에 

한 오해를 해소하고 독자가 균형 있는 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국민공감  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민연 를 심으로  시

장 개방 반 활동도 표면화되기 시작하 다. 3월 10일 남도청 앞과 평택에서  개

방 지투쟁 선포식이 열렸으며, 농은 군 지역별로 농민들을 상으로  시장개방

에 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 개방 반 하는 입장의 결집을 시도

하 다.  시장개방 찬반을 묻는 투표는 3월 13일 남 보성에서 실시되어 참여자의 

90.2%가 반  입장을 표명한 후 국 으로 산발 으로 진행되기 시작하 다.

WTO 농업 정의 내용이나, UR 상 결과와 의 농업 정상의 지 , 상의 

본질  특성, 주요 쟁 사항 등을 일반 농업인이나 비 문가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면을 고려할 때 농민들의 불안감이 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당  여론지도층을 심으로 추진하기로 한 기단계 홍보노

력을 농업인과 장 심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 문제를 범정부 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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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해나가기로 하 다. 

이를 해 정부는 상

책 실무추진단의 국민  공감

 형성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부 내에 담조직으로서 

“ 상 국민참여지원 ”을 구

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정홍보처, 외교부, 재경부 등

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 시작하

다. 상이 본격 으로 진

행되면서 정부는  상이 진

행되는 단계마다 언론․농민단

체․일반농업인․지자체 공무원․
농업 련 기  등 홍보 상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워크 , 간담회․토론회, 지역별 설명회, 교육․각종 홍보자료의 작

성․배포, TV․라디오 홍보 등 거의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상의 성격과 진행상황을 

극 홍보하 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는 9월 이후 잇달아 국 단  농민집

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산발 인 집회  시 를 통해 개방 반   우리  사

수 등 반 노력을 개하 다. 특히 2004년 12월 17일에 개최될 정이었던 상 

국민 토론회는  상의 무효와 재 상을 주장하는 일부 농민단체의 거농성으

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 연내 상을 마무리하고 WTO에 통보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는 정부에 해 시간에 쫓겨 상을 마무리하지 말고 

시한을 넘기더라도 면 재 상을 할 것을 요구하 다. 정부의 세화의무발생론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12월말까지 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세화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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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느냐 그 지 않으냐 하는 자동 세화론 는 세화 의무 발생론에 한 서로 다

른 단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며, 12월말까지 상이 종료되지 않으면 세화 의

무가 발생하므로 9월말까지 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당  계획이 지나 상이 진행

된 데 한 오해와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 인 시 모습과

는 달리 정부의 홍보노력이 강화되면서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의 상에 한 인식

은 상 자체를 반 하는 입장과 상 이후 국내 산업 책에 심을 갖는 

입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 국민공감  형성을 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2차

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농 경제원이 지 농업인 

791명을 상으로 2004년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에서 세화 유 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 상자의 51%가 “ 세화든 세화유 든 실익이 우

선”이라고 답변하 고 “ 세화 유 를 무조건 철”해야 한다는 입장은 31%에 불

과했다. 한 2006.1월 한국갤럽을 통한 화면담조사에서는 상에 해 어느 정

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경과 농업인의 66%, 일반인의 50%가 잘 알고 있거나 어

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 다. 이러한 결과는 상 내용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민공감  형성노력이 나름 로 성과가 있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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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각계의 평가

상 결과가 발표된 후 언

론은 상 결과를 보도하면

서,  세화 유 의 가로 의

무수입 물량을 2배로 늘려주기

는 했지만 농민단체의 세화 

유  요구, 취약한 국내  산업

의 체질을 강화하기 한 시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

이라는 평가가 일반 이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은 정부는 

향후 119조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지난 10년간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며, 농

민들도 개방 반 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개방이 세임을 받아들이고 경쟁력 강화를 

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 하 다. 아울러 세화 유 기간  극 으로 

세화로 환하는 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농민단체는 10년간 세화 유 를 연장하 음에도 의무수

입물량을 늘리고 소비자시 을 하게 된 것에 해 정부가 최악의 상 응을 했다

고 주장하면서 상 결과를 면 재검토하고 재 상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내

용의 성명서를 발표하 다. 이와 함께 식량자 률의 법제화, 공공비축제와 추곡수

매의 병행 시행, 소득보 직불제의 보  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 다.

이러한 농민단체의 주장과 상 결과에 해 문가 그룹의 평가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앙 학교의 윤석원 교수는 한 신문기고에서 “ 상과정과 결과에 

한 평가는 일단 정부가 세화 유 로 가닥을 잡았다는 에서는 다행스럽다. 정부

는 사실 그동안 상과정에서 상 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세화로 간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는 상 략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상 로 

세화유 라는 최종선택을 했다”고 함으로써 상결과에 하여는 정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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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러나 그는 “ 상결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도로를 거하고 단식하며 

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상결과의 내용보다는 정부가 상과정에

서 보여  행동과 태도로 강한 불신을 갖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상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음을 지 하 다. 

일각에서는  국제가격이 높아 세화하는 것이 우리 농가에 유리하며, 언젠가 

세화해야 할 것이라면 이번에 세화를 하고 구조조정을 진하는 것이 산업의 

발 을 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 다. 

이때 두된 재 상론과 세화론에 해 당시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이정환원

장은 “재 상론은  수출국이 재 상을 거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 우리

가 패소해 세화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화의 험

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 한 농업이 100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이며 

이들  60%가 50세를 넘어 직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세화를 

해 수입이 증해 농가경제가 충격에 휩싸이고 이를 해결하기 한 책에 재정을 

쏟아 붓는 험을 감수해야 하는 세화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고 주장하 다.

이처럼 농민단체의 부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가는 일본이나 만의 

상결과와 비교할 때 세화 유 기간, 시장 근물량의 증량 수 , 시 물량의 비  

등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조건이며, 상이 마무리된 시 에서 재 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입장을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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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규정하고 있는 WTO 설립문서>

제7장 이면합의 논란과 쌀 협상 국정조사

1.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의 시작

상의 기본골격에 한 합의가 도출되어 WTO에 통보된 이후 정부는 상 상

국과 기술 ․ 차  사항  양자차원의 부가  사항에 추가 인 의를 진행하

으며 3월 29일 인도와 최종합의함으로써 1년 3개월간 진행된 역사 인 상은 

마무리 되었다. 90일간의 WTO회원국 검증기간이 종료되자 2005년 4월 7일 WTO 

사무국은 우리나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한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음을 확인

하 고 4월 12일에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 하 다.

이에따라 정부는 WTO에서 확

정된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합의

사항의 이행과 련된 기술 이고 

차 인 사항, 양자차원의 부가

인 사항을 정리하여 4월 12일 

공식 발표하고 기자단에 하여 

설명하 다. 그러나 정부발표 이

후 일부 언론에서 동식물 검역

련 양자차원에서 부가 으로 합

의한 내용에 하여 언론에 배포

된 자료와 상결과 설명의 차이

를 이유로  상의 이면합의 

 상 결과 은폐의혹을 제기하

기 시작했다. 즉  국산 과일의 

수입허가와 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합의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다.

이에 해 이행계획서 문을 공개하고 국회 농림해양수산 원회에서 기술  사항

과 양자차원의 부가  합의서 원문 체를 소속 의원들 에게 열람토록 함으로서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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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없었으며 의혹을 해소 하는데 주력하 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는 

국에 사과․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과도한 양보

라는 입장을 계속 제기하면서 정치 으로 쟁 화하고 국정조사를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국회는 4.22~6.15까지 35일간에 걸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 

2. 국회의 쌀 협상 국정조사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상 국정조사 특 는 농림부․외교부에 한 비조사

(5.19～5.20), 농림부․외교부의 기 보고(5.26～5.27), 국정조사 청문회(6.13～6.14 )를 

개최하 고, 상과 련된 비 자료를 열람하 다. 이 과정에서 특 원들은 

상과 다른 품목의 연계 여부, 상에서 다른 품목에 해 부가  합의를 한 

이유, 정부의 상 략, 이 에 기술 ․ 차  부가 합의사항과 양자간 합의사항이 

충분히 밝히지 않은 이유 등을 집 으로 조사하 다.

청문회 다음날인 6월 15일에 국정조사특  체 원회가 개최되었고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상  국정조사 결과에 한 각 당의 견

해차가 무 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별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 다.

열린우리당은  세화 유  상에서 국민과 농업인의 기 에 부응하는 상결

과가 도출되지는 못하 으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상결과를 내기 

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되며,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반

해 한나라당은 상의 비단계부터, 상과정, 상 결과발표에 이르기까지 정

부의 농업정책의 부재와 상 략, 상시스템의 부재를 총체 으로 드러내었으며, 

정부가  이외의 여타 품목은 이번  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외의 품목에 해 이면합의를 하 다고 주장하 다.

상 국정조사는 정부의 상결과에 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에서 불확실한 의혹을 기 로 정치 으로 결정된 측면이 강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사회  논란이 야기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 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국정조사 결과 사실상 정부가 발표․공개한 내용 외에 추가 으로 밝 진 사항은 

없었으며, 상을 둘러싼 이면합의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상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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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진통을 겪은 국회비준 동의와 국내보완대책

1. 격렬한 농민시위

상 결과에 한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 정부는 국회에 비 동의안을 제출하

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계속되는 농업인 시 와 조기 비  반  집회 

등이 격렬하게 개됨에 따라 국회비  동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6.20부터 농

민단체 표들은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국 인 시 를 개하면서 

상 무효과 국회비  반 를 주장하 다. 

 상 결과와 비  필요성에 한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

니다. 일부는 상의 결과를 면 부정하고 DDA 이후로 비 안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상의 결과를 정 으로 평가하면서 비 의 

선결과제로 보완 책의 마련을 주장하기도 하 다. 

그러나 풍작에 따른 공 과잉과 수입  시 유통에 한 불안감 등으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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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비 13% 락하는 등 수확기  시장상황이 불안해 지면서 농민들의 시 가 빈

번해지고 시 양상도 과격해지게 되었다. 2005년 9월 이후 상 반   수확기 

시장안정 책을 요구하는 국 단  농민집회가 3회가 개최되었고 국의 시군에서

는 농민단체를 심으로 농 ․지자체 등에 벼를 쌓아 놓는 야 시 를 개하 다. 

한 농, 한농연 등 농민연  회장단을 심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을 치고  상 비 반 , 값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실시하기도 하 다.

2. 국회 차원의 토론회․공청회 개최

상 결과에 한 국회의 비 동의에 해 농업인등의 반 시 가 지속됨에 따

라 일부 농 지역 출신 의원들의 모임을 심으로 상 결과 국회 비 에 반 하

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 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비 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싼 

의견수렴을 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 다.

국회차원의 토론회 공청회에서는 일부 강경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상결과 무효

화, 비 거부는 공감을 얻지 못한 신 국회 비 동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확 되

었으며 크게 보아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DDA 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의 결과를 단하기 어려우므로 DDA 상이 종료된 이후에 국회

비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 연기론과 둘째는 상의 결과가 나름 로 수용할 

만하나 산업을 비롯한 국내 농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 

 경 안정을 한 추가 인 보완 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수의 농민

단체와 많은 문가가 제시한 내용이다. 이러한 의견에 해 정부는 상 비 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국제신인도 하락 등 조기 비 의 필요성을 

극 설명하 다.

3. 국회비준을 위한 두 차례의 보완대책 마련

정부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완료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상 비 안 처리

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업계의 연이은 조기비  반 시 와 추가 책 요구에 따

라 상 비 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정부와 여당은 고 당정 의회를 개최

(2005.6.20)하고 비 안 처리를 한 범정부  응체제의 구축과 국내 보완 책을 

마련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차 을 단장으로 농 책, 홍보 책, 국



- 38 -

회 책을 추진하기 한  상 비  책 추진단이 발족되어 운 되었다. 특히 농

림부 차 보를 장으로 하는 농 책반은 농민단체장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워크

숖과 실무  의 등을 개최하 다.

7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농림부장 과 국장  이상 간부, 그리고 농민단체

장 등이 참석한 합동워크숖에서 농민단체는 공공비축 확 ,  고정직불  단가 인

상, 식품산업발 책 수립 등을 건의하 다.

정부는 합동워크숖과 실무  의 등을 통해 농민단체가 제시한 64건의 건의사항

을 20건의 핵심건의 사항으로 정리하고 이  16건을 수용(5건 부분수용)하는 내용

의 제1차 상 보완 책을 마련하고 계부처 의와 당정 의를 거쳐 발표(8.17)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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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쌀협상 보완대책 주요내용 ]

♧ 수용 : RPC(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장시설 확충,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 , 농신

보 정부출연 확 , 친환경 농업 인 라 구축,  농지은행 조기 도입, 선도 후계 

농업인 추가지원, 농업통상 상 시스템 개선, 불법 수입  단속 강화, 식품산업

발 책 수립, 과수산업종합 책 마련,  자조  근거 법률 제정

♧ 부분수용 : 공공비축 확 ,  고정직불  단가 인상, 밭농업 직불제 면 도입, 

유아 양육비 지원 확 , 식량자 률 목표치 법제화

 * 미곡종합처리장 : 의 도정․건조․ 장기능을 갖춘 종합 인 식  가공시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농민단체 표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농민단체 들은 2001년 

상호 융 리 체자  상환연기, 정책자  리인하, 학교 식법 개정 등 핵심 요

구 사항  일부가 반 되지 못한 데 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추가보완 책

을 강력히 요구하 다. 이러한 농민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국회 농림해양수산 원회

도 정부의 책이 미흡하다고 지 (9.14)하 고, 통일외교통상 원회에서도 상 

비 안을 의결(10.27) 하면서 정부의 추가보완 책을 부 조건으로 요구하 다. 이

에 따라 정부는 10월 28일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농민단체의 핵심요구사

항 4건과 수확기 값 안정 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상 보완 책을 발

표하게 되었다.

[ 제2차 상 보완 책 주요내용 ]

 ♧ 2001년 상호 융 리 체자  지원잔액(5조 9천억원)의 상환 연기

 ♧ 후계농업인 육성자  등 정책자 , 재해융자지원 , 주택융자 리 인하

 ♧ 농규모화를 한 농규모화 자  리 인하 (3→2%)

 ♧ 농지은행의 경 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규모 확  (100→422억원)

 ♧ 수확기  시장 안정을 해 공공비축량(400만석)외에 100만석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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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통 끝에 비준동의안 국회 의결

제1차 산업 보완 책이 발표된 이후 국회 통일외교통상 원회는 9월 23일 비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야당  농 출신 의원들의 회의장 거하고 

원장의 의사진행에 격렬하게 항의함으로써 비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하 다. 통

외통 는 원장 주최로 농민단체와 계부처 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

고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가 제시한 보완 책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 다.

이후 민주노동당과 의하에 비 동의안을 상정은 하되 의결 에 공청회를 개최

한다는 조건하에 10월 13일 비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10월 13일 통외통  주 하

에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농림부는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추가 인 

보완 책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 다. 통외통 는 10월 21일에 

비  동의안 의결을 추진하 으나,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 들은 회의실을 검

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10월 27일 통외통 가 비 안을 재상정함에 따라 민주노동

당 의원  보좌 이 회의실을 검하려 하 으나 국회 경 들의 제지로 회의장 진

입에 실패하 고 국회 통외통 는 농민단체의 미수용 건의를 심으로 추가 보완

책을 마련할 것을 부 조건으로 비  동의안을 의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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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10월 28일에 제2차 보완 책을 발표하 고 10월 29일

에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 으나 야당의 반 로 무산되었다. 그 후 11월 23일비 동

의안 의결을 재차 시도하여 일부 의원의 반 에도 불구하고 비 동의안이 표결에 

의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5년 6월 7일 제출된 상 국회비  동의안은 5개월 

반만에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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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쌀 협상의 평가와 시사점

세화 유 를 연장한 것은 우리 산업의 황, DDA 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

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상에서 세화를 10년간 유 하게 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책이 환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고 산업의 장기  발 을 한 토 를 마련하 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상과정에서 정부의 상노력, 국내 공감  형성노력, 국내 보완 책 마련 노력

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본

다. 특히 “실리를 추구하고 상에 따른 국내농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상목표의 

설정이나 주요국 심의 단계  근 략 등은 상에서 우리에 유리한 상결과를 

도출하는데 유효한 략이었던 것으로 단된다. 

국민공감 를 형성하기 한 정부의 노력은 상이라는 역의 특성상 정보의 공

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면 국민

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상과 련된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사 에 방지한다는 

에서는 정 이나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상 략이 공개될 수 있고 상상 방의 

입장 등이 공개되면서 불신이 발생하게 되고 국제 인 례에도 맞지 않다는 에

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상동향을 공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한 결과 농업인은 물론 일반국민의 

산업과 상에 한 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 다.

상의 결과로서 시장 근물량의 증량수 은 과거 UR 당시의 시장 근물량 

수 (이행 최종연도 5%), 일본과 만의 상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 이라

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별 쿼타를 인정한 것은 상 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 입

장에서 유리한 상결과를 도출하기 한 효율 인 상 략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

인다. 수입물량  소비자 시 물량을 일부 인정한 것은 정부에게는 수입물량이 국

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농업인에게는 수입 과 경쟁해

서 이겨야 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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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은 남는다. 우선, 정보공개의 한계,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정치  입장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무 많았다는 이다. 사실 상

처럼 상이 시작되기 이 부터 상이 종료되고 국회비 이 이루어지는 시 까지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던 상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상과정

에서 건 한 지식과 토론을 기 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효과 인 상 추

진을 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  입장

이 고려된 주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쟁 화 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상과정에서 정부와 농업인단체간의 트 쉽이 부족했다는 이다. 

첫 번째 이유가 어느 정도 향을 미친 것이기는 하지만, 상과정에서 정부와 농업

인단체는 모두 산업을 한다는 목 은 동일했으나 목 을 달성하기 한 근방

법에 큰 차이가 있었다. 결국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하여 힘을 모아

가야 하는 시 에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일반국민들에게 비춰진 것

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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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두 마리의 토끼, 양정제도 개편

제10장 양정제도 개편의 배경 및 경과

1. 양정제도 개편의 배경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 까지의 정부의  정책의 

근간은 추곡수매제라고 할 수 있다.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수확기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농가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증산을 진

하는 한편 매입한 물량을 재고가 은 시기(5월 이후)에 방출하여 값 안정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 이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고 국민경제의 발 을 해 물가안정이 시 하던 시기에 추곡수매

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식량증산과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 으로 달

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추곡수매제의 한계와 문제

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우선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상이 타결되고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

라 추곡수매제의 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은 세화의 외로 인정

되어 면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보조  감축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국내감축

보조 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던 추곡수매량이 차 감소하게 된 것이다. 실제

로 국내보조 의 감축의무에 따라  수매량은 1995년 960만석에서 2004년에는 494

만석으로 감소하 으며, 이러한 수매량의 감소는 시장에서의 물량흡수 기능과 수

조 기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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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 WTO 농업 정은 정부가 생산자를 하여 지 하는 농업보조 을 크게 감축

상 보조와 허용보조로 구분하며 감축 상보조는 무역왜곡 인 정부지원으로서 

추곡수매제와 같은 시장가격지지 로그램이 표 임 

 ♧ 허용보조는 지원액에 제한이 없는데 반해 감축 상보조액은 기 연도(86～88)의 보

조 액을 기 으로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4%를 감축

 ♧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 으로 감축 상보조액의 한도는 1조 4,900억원이며 

이  91.3%인 1조 3,600억원 정도를  수매에 사용

한 1988년 추곡수매제도 국회동의제가 부활되면서 추곡수매가는 국회의 동의

를 얻어 결정되었고 국회동의를 통해 정치 으로 결정되는 수매가격은 시장의 수

상황을 정확하게 반 하기 보다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제시되는 것이 일반 인 상황

이었다. 이러한 수매가격결정구조는 국제가격보다 비싼 국내 가격이 계속 인상됨

으로써 국내외 가격차가 지속 으로 확 되도록 하는 문제 도 가지고 있었다. 실

제로 국내 산지 값과  수입가격과의 차이는 1996년 4.3배에서 2002년에는 4.9배

까지 확 되었다. 국내 산업이 언제까지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언젠가 

시장이 개방되어 수입 이 자유롭게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의 축소가 시 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추곡수매제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

가격과 수매가격이 괴리되고 의 가격구조가 이원화됨으로써 시장기능을 해하

는 문제 이 있었다. 2001년의 경우 정부수매가는 80kg 가마당 16만 7천원이었던데 

반해 산지 값은 15만원에 불과하 다. 이러한 이원화된 가격구조 하에서 농가들은 

시장의 수 상황과는 상 없이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수매가격으로 매입

해  것을 요구하 고, 이로 인해 농업인과 RPC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

이 상황이었다. 이처럼 추곡수매제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은 수 상황을 악화시키

고 결국 공 과잉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수매제도가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매제도를 없애는 것만이 능

사는 아니었다. 수매제도를 통한 농가의 소득지지기능 때문이었다. 의 국제 경쟁



- 46 -

[ WTO 농업협정상의 공공비축제(부속서 2의 3항) ]

 ♧ 국가 입법으로 명시된 식량안보정책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품목의 재고비축  

유지와 련된 지출로서 민간의 재고보유에 한 정부지원도 포함

 ♧ 재고유지량은 으로 식량안보를 하여 사  결정된 목표량에 합치되어야 하

며 재고의 유지와 처분에 한 규정은 명료해야 함

 ♧ 정부의 의한 매입은 시장가격에 의하여야 하며, 식량안보용 재고의 매는 당해 

품목의 품질을 고려한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아야 함

력 강화를 한 국내외 가격차 축소를 해서는 국내 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이

게 되면 농가소득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해결하기가 결코 간단

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공공비축제와 소득보 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하

게 된다. 정부의 체 인 그림은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환함으로써 수

균형과 국내외 가격차 축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는 소득보 직불제를 통해 보 한다는 것이었다.

2. 2001년 쌀 산업대책에서 처음 공공비축제 제시

공공비축제는 WTO에서 허용보조로 인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식량안보 목 으로 

일정한 물량을 상시 비축하고 비축을 한 물량을 시가로 매입하여 시가로 방출하

는 제도로 정부의 수 조 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 비교 >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보조 의 성격 감축 상보조 허용보조

비축의 목
농가소득 안정

수 조
식량안보

매입물량 AMS1) 범 내에서 제한없음 식량안보목 에 필요한 양

매입가격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 시장가격

방출가격 제한없음 시장가격

 1) AMS : 감축 상 국내보조. 특정품목에 한 가격지지 등이 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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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비축제와 농가소득보 방안에 한 검토가 시작된 것은 2001년 9

월에 마련된 산업종합 책에서 다. 당시 산업 책은 2001년부터 본격화된 공

과잉과 2004년에 있을 상에 비하기 한 다양한 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양정제도 개편을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장기

으로 공공비축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 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는 일본이 1995년 신식량법을 개정하여 공공비축제를 도

입한 것이 큰 향을 미쳤다. 일본은 1970년 이후 만성 인 공 과잉 상황에서 생산

조정제와 수매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수입량의 증가로 정부 주도의 수 조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특히 농  심의 수 조 을 실시하기 해 공공비축제와 

함께 농가의 소득안정을 한 도작경 안정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일본의 생산조정제와 도작경영안정제 ]

 ♧ 생산조정제 : 의 생산과잉에 따라 1970년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논에 다른작물

(콩, 보리, 사료작물, 경 작물, 야채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생산자와 

정부가 조성한 기 에서 4천엔-3만엔(10a당)까지 지불하는 제도

 ♧ 도작경 안정제 : 정부와 농업인이 공동으로 기 을 조성하고 기 가격보다 산

지 값이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 해 주는 제도

정부의 공공비축제  농가 소득안정제도 도입 발표 이후 공공비축제에 한 

논의는 농업계 내부에서 요한 심사로 두되었으나 도입시기를 상 이후에 

도입한다고 함으로써 사안의 시 성에 한 인식은 많지 않았고 실무진을 심으로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 지속 으로 검토되었다. 반면, 농가소득보  방안의 

경우 2001년 사상 유래없는 풍으로 값의 큰 폭 하락을 경험한 상황에서 공 과

잉이 구조 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논의가 속하게 진행되었고 2002년 

소득보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2002년 도입되어 2002년산부터 실시된 소득보 직불제는 농가와 정부가 함께 

재원을 조성하고 기 가격(최근 3개년 산지 값의 평균)보다 산지 값이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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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 가격과 산지 값과의 차이의 85%를 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득보

직불제는 제도 자체와 농업인 부담 에 한 농업인의 이해 부족과 2002년 이후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산지 값의 안정 등으로 체 농업인의 15% 정도만이 가입하

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수확기 값이 계속 안정됨으로써 2년 연속 직불 이 지

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도에 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증가하 고,  상에 비

한 공공비축제 도입 등과 연계한 제도개선이 검토되기 시작하 다. 이 작업은 2003

년 5월부터 본격 진행된 농업․농  종합 책 마련작업과 통합되어 진행되면서 공공

비축제와 농가소득안정을 한 구체 인 방안에 한 검토가 가속화되었다. 노무

 통령도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매제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

시하 다

  재고과잉 상황에서 앞으로 수매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회동의제 폐지 여부를 포함한 수매제 개편방안과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003.3.14)

2004년 발표된 농업․농 종합 책에서는  업농 육성, 민간유통 활성화 등과 

함께 공공비축제의 도입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재고 600만석

을 기 으로 시가로 매입․방출하며, 구체 인 물량매입․방출방법 등 구체 인 방안

은 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되 2004년말까지 양곡 리법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는 도입하는 것으로 하 다. 농가소득안정방안의 경우 2001년부터 도

입되어 운 되어온 논농업직불제는 생산 립직불제로 개편하고, 소득보 직불제

는 업농가의 여건에 맞는 실질 인 소득안정장치로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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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추곡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도 도입

1. 공공비축제의 주요 쟁점

시장가격지지 로그램인 추곡수매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구조에서 공공비

축제로의 환과정에서 쟁 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추곡수매제의 소득지지효과, 

공공비축제의 도입시기,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의 병행 추진 가능성, 그리고 공

공비축제의 비축물량을 얼마로 하고 얼마를 매년 매입하여 방출할 것인가이다. 물

론 기술 으로는 매입방법  매입가격, 공공비축 의 방출방법, 수입 의 포함 여

부도 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추곡수매제와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비축물량과 연도

별 매입․방출물량이 핵심쟁 이 될 수밖에 없다. 

추곡수매제의 소득지지효과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추곡수매제의 소득

지지효과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추곡수매제의 소득지지효과가 작을 수록 공공비축

제의 도입필요성과 정당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추곡수매제의 폐지와 공공비축

제의 도입과 련하여 지 되는 추곡수매제의 문제가 소득지지효과의 감소만 있었

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쟁 이 되는 것은 추곡수매제의 소득지지효과의 크기 다. 

이에 해 정부와 문가는 추곡수매 물량이 어들고 있어 추곡수매제의 소득지지

효과가 차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농민단체와 일부 문가는 추곡수매가가 

모든 산지 의 기 가격 역할을 하는 만큼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

하면서 추곡수매제의 폐지 반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의 병행추진 등을 주장

하 던 것이다.

공공비축제의 도입을 DDA 상결과가 확정된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농민단

체와 일부 문가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었다. 공공비축제의 도입시기가 문제되는 

것은 WTO 정상의 보조 의 감축수 , 보다 직 으로는 수매물량과 한 

련이 있다. 이들은 재 진행 인 DDA 상이 마무리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수매가

능물량이 정해지면 수매물량이 공공비축 매입물량보다 어지는 시 에서 공공비

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공공비축제의 도입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물론 수매량이라는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의 장기 인 발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비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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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의견이다.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의 병행 추진여부는 수확기 물량흡수와 한 련이 

있다. 생산된 을 장기간 보 할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들

은 가능한 수확기에 정부와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은 물량을 매입해  것을 희망하

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추곡수매제와는 별도로 공공비축제를 운 하게 된다면 

정부가 수확기에 매입하는 물량을 공공비축물량 만큼 확 할 수 있게 되므로 농민

단체 등은 공공비축제와 추곡수매제의 병행추진을 요구하 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해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를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는 더욱 확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품목에 해 WTO 정상의 가격지지(수매제)와 허용보조(공공

비축)가 존재하게 되어 공공비축제의 성격에 한 이의제기가 상되므로 불가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공비축제의 비축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수확기 물량흡수와 한 련이 

있다. 정부가 수확기에 매입하는 물량을 많이 할 수록 수확기 시장안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정상 “식량안보를 해 사 에 결정된 목표량”으로 규정

되어 있고 FAO에서 권장하는 비축량이 소비량의 18% 수 임을 고려할 때 비축목

표량을 크게 늘리는 것은 는 상황에서 물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공공비축물량의 매입방법은 기존의 수매제와 마찬가지로 농업인들로부터 직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 등으로부터 매입할 것인지에 

한 문제이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정부가 매입한다면 농업인으로부터 매입

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므로 농업인으로부터 직  매입할 실

익이 크지 않고, 농업인으로부터 매입에는 많은 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국

단  평균가격을 용할 것인지, 지역별로 차등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지역별로 차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별로 할 것인지, 시군별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국 

평균가격으로 한다면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비축제에의 참여가 어렵게 되

며, 국평균가격 보다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지지의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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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형평성도 문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다. 

2.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확정

2003년 말부터 농림부는 농경연 등의 연구기 과 공동작업을 통해 법 근거로서 

양곡 리법 개정안과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하 다. 공공비축제의 도입

을 해서는 추곡수매제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련 내용이 담겨 있는 양곡 리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비축제에 한 논의는 양곡

리법 개정안과 공공비축 세부방안에 한 논의로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

지게 된다.

우선 농림부는 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04년 5월에 양곡 리법 개정안에 

한 기본방안을 마련하 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양곡 수 계획  추곡수매에 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신 정부양곡 수 계획과 양곡매입가격은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통령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 다. 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 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양곡의 표시기 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업체에 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농림부는 양곡 리법 개정안에 해 계부처 의를 실시하는 한편 국을 5  

권역으로 묶어 공공비축제 도입에 한 지역토론회(7.18～8.4)를 개최하 다.  지역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각계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계․연구원 등은 상이나 DDA 

상 이후에 비하기 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유지하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여

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은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를 병

행하여 추진하거나 DDA 타결 시 까지는 추곡수매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 다. 

사실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의 병행 추진에 하여는 주무부처인 농림부 내부

에서도 논의 기단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었다. 추곡수매제를 일시에 폐지하

는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다. 그러나 WTO 정상 공공비축제와 추곡

수매제를 병행할 경우 공공비축제까지 감축 상 보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농

가 소득보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는 , 공공비축제 물량을 단계 으로 여나가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다는 단에서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일시에 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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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 던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기 으로는 소득보 직불제와 비

축물량의 조정을 통해 수확기 안정을 도모하면서 장기 으로  시장기능 강화와 

국내외 가격차 축소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양곡 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004년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

나 그 해 6월 18일 제출되어 있는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비축제에 한 농민단체의 반 입장 표명 등을 고려할 때 양곡 리

법이 쉽게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는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2004년산 추곡수매가 동의안, 양곡 리법과 소득보 기 의설치 운용에 한법

률을 일 처리 하기로 하 다.

2005년 2월 22일 국회 농해수 의 법안심사소 에서는 2004년산 추곡수매가 동

의안과 양곡 리법 개정안, 소득등의보 에 한법률 개정안에 한 논의가 이루

어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의원들은 DDA 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곡수매제를 폐

지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을 지 하 고 정부는 DDA 상과는 상 없이 상

으로 세화 유 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기 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임을 설명하 다. 이와함께 추곡수매제하에서는 15%

의 물량만이 수매를 통해 가격  소득의 보 이 이루어지지만 소득보 직불제가 

도입되면 체 생산량에 해 소득보 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 다.

그러나 추곡수매제도  국회동의제의 폐지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은 소득등의

보 에 한법률을 먼  논의하고 양곡 리법 개정안에 해 논의하기로 하 다. 

소득보 직불제에 있어서 당  농림부장 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에 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 율은 당  정부안인 80%로 하는 것

으로 심의한 이후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양곡 리법 개정안의 

국회동의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은 원안 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소 의 분 기는 2월 23일 개최된 상임 원회 체회의에서도 그 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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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어 소득보 직불제의 보 수 이 핵심쟁 이 되었다. 상임  의원들은 80%

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90%, 100%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 고 3차례의 정

회를 거쳐 논의한 결과 추곡수매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소득보 직불제의 보 수 을 85%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양곡 리법과 소득등

의 보 에 한 법률은 국회 상임 를 통과하 다. 국회 상임 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  심의(2.28)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50년 동안 지속되

어온 추곡수매제는 폐지되게 되었다.

한편, 농림부는 양곡 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공공비축제 책반을 구

성하여 세부 인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농림부안을 마련하고, 계부처 

의를 거쳐 경제정책조정회의(5.27)에 상정하 다.

WTO 정에 따르면 공공비축량은 기본 으로 수 상황보다는 식량안보 목 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계식량기구(FAO)가 총소비량의 18% 수 을 

권고하고 있는 을 고려하여 600만석으로 비축량을 결정하 다. 매년도 매입․방출 

물량에 해 정부는 3년 1주기의 회 비축을 염두에 두고 300만석으로 하되 제도 

도입 기에는 400만석으로 한 뒤 단계 으로 여 2008년부터는 300만석으로 하고 

수입 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 다. 사실 농민들의 수확기 집 출하 등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수확기 매입량을 얼마로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담당자들에게 있어 

큰 고민거리 다. 매입물량을 많이 할수록 공공비축제에 한 농민들의 항은 

어들 것이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근본 인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농림부는 실 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 인 근방법을 택하 던 것이다.

이러한 농림부의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에 해 재정경제부․기획 산처 등 계부

처 의과정에서 제기된 쟁 은 일시 으로 추가 매입하는 100만석의 필요성과 수

입 의 포함여부에 한 것이었다. 계부처에서는 공공비축제에 수입 을 포함하

고 첫 해부터 300만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농림

부는 추곡수매제의 폐지에 따른 수확기 불안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  근이 필

요함을 극 설명하 고, 이러한 세부시행방안에 한 쟁 은 2005년 7월 21일 재

정경제부․농림부 합동 총리보고를 통해 농림부의 원안 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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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해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

(2005. 7.20~8.4, 5회)하고 농민단체에 해 설명하 다. 지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농

민단체․농업인 등은 정부의 공공비축방안에 해 이견을 표시하 다. 공공비축량 기

량이 600만석으로 결정된 데 해 농민단체는 추곡수매제와 별도로 공공비축제

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공비축량을 1,000만석으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 다. 매년도 매입량에 해 농민단체는 수매제가 유지되는 경우 매입 상량인 

500만석으로 할 것을 주장하 다. 제도도입 시기에 있어서도 정부는 2005년부터 추

진하기로 하 으나, 일부에서는 보조  감축이 정지되고 DDA 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추곡수매량이 500만석 수 에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제도도입

을 늦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 다. 공공비축제 세부시행방안은 당정 의(9.2)와 국무

회의(9.13)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

  ♧ 공공비축의 규모

   ○ FAO 권고 수 과 연구결과를 고려, 비축규모는 600만석으로 결정

     - 공공비축 규모는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3년 뒤인 2008년에 재검토

   ○ 기 물량 600만석은 국내산으로 충당

  ♧ 매입․ 매물량의 규모

   ○ 300만석을 원칙으로 하되 2005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

기 농가의 로 확보를 해 400만석을 매입

     - 2006년에는 350만석을 매입하고, 2007년부터 300만석 매입

   ○ 국내산 재고 확보를 해 2006년에는 수용 등으로 300만석만 매

  ♧ 매입 상

   ○ 농가의 희망에 따라 포 벼 는 산물벼로 매입

  ♧ 매입가격 산정․정산

   ○ 건조벼 매입 : 농가에게 일정액을 선 으로 우선지 하고 시장가격(산지 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 산물벼 매입 :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시 값의 100%를 지

     - 일정기간 보 후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매하되 인수가격은 국평균 값의 

변동률을 용하여 결정

  ♧ 2005년도 매입기간 : 10.1～12.1일까지 매입

   ○ 산물매입은 10월 1일부터, 포 매입은 10월 2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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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

1.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주요 쟁점

공공비축제와 함께 새로운 양정제도의 기본 틀로서 도입하게 되는 소득보 직

불제는 목표가격을 정하고 값이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하락한 값의 일정부

분을 직불제로서 보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WTO 정상의 보조  감축의무를 고려하여 농가에게 지 되는 보 액의 

일정부분은 허용보조인 고정직불제로 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축보조인 변동직

불제로 지 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이러한  소득보 직불제는 미국의 경기상쇄

직불제나 일본의 도작경 안정제와 마찬가지로 격한 가격변화에 응하고 WTO 

정상의 보조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소득보 직불제의 도입에 있어서 주요 쟁 은 첫째, 보 기 을 소득으로 

할 것인지, 가격으로 할 것인지, 둘째, 목표수 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목표가격과 

산지 값과의 차이의 얼마를 보 할 것이가, 셋째, 다양한 가격  어떤 가격을 사용

할 것인가, 넷째, 가격의 하락과는 상 없이 지 하는 고정직불제의 지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된다. 이와 함께 일부 학자를 심으로 소득보 직

불제 도입시 수 균형  구조조정을 해하는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는 문제 도 

많이 지 되었다.

첫째 보 기 과 련하여 소득으로 하는 경우 제도의 본래 목 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목표소득을 정하기 해서는 생산비를 산정해야 하는데 

생산비의 신뢰성에 한 논쟁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생산비 통

계가 통계청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매가 결정시 농민단체가 통계

청의 생산비 통계가 실을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는 을 

고려할 때 소득을 보 기 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가격을 기 으

로 설정하는 경우 이해 계국이 직불제의 가격지지  성격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

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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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기상쇄직불제와 일본의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  >

일본 미국

ㅇ 직불제명 ․도작소득기반확보 책
․CCP
 (counter-cyclical payment)

ㅇ 법 근거
․주요식량의수 가격안정에

  한법률
․2002 FARM BILL

ㅇ 목표가격 ․최근 3개년 평균가격 ․100pound 당 10.5$( )

  - 법정화 여부 ․미정책개 강 (농림수산성령) ․2002 농업법에 명문화

  - 산정방식

    

․최근 3개년 평균가격 ․ 값이 가장 높은 리포니아

  산을 기 로 의회에서 결정 

  - 목표가격 갱신 ․‘04~’07년 ․‘02~’07년간 고정

ㅇ 보 비율
․기 가격과 당년가격 차액의 50%

 - 핵심농가( 업농) : 90%

․(목표가격-유효가격) × 상

  면 ×85%×단수

 - 유효가격 : 시장가격과 

   융자 단가  높은 것 + 

   고정형직불단가

ㅇ 상면
․생산조정에 참여한 농가의 

  실경작 농지
․‘98~’01년 생산면

ㅇ 고정직불 단가 ․300엔/60kg ․ ('03)2.35, 15.2% 인상

ㅇ 지 요건

․생산조정에 참여하고 집하

  원할화 책을 해 갹출한 농가

 *생산목표수량 범  내의 미곡 

․ 체농지에 해 환경보   

  습지보호 규정 수

․농경지는 농업이나 이와 련된 

  용도로만 사용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서는  

  유해한 잡  방지 등

ㅇ 상품목 ․  등 10개 품목 ․
* 미국 경기상쇄직불제의 유효가격은 시장가격과 융자단가  높은 것에 고정직불 을 포함

목표가격과 보 수 은 정부가 소득보 을 해 설정하는 목표수 을 어떻게 설

정하고 목표가격수 과 산지 값의 차이의 얼마를 보 해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농가의 입장에서는 목표수 과 보 수 을 높게 해 주기를 원했지만 무 높

게 하는 경우 시장기능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무 낮

게 하는 경우 농가의 소득보 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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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설정하는 문제는 국평균가격을 사용할 것인지, 지역별 가격을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지역별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실정을 보다 정확하게 

반 하는 소득보 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  상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 가격과 비교가격을 모두 국가격으로 사용

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고정직불제의 지 단가가 쟁 이 된 이유는 고정직불이 값의 하락과는 상 없

이 지 되는 것이므로 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이용해 

보 수 만큼 지 하게 되므로 고정직불의 지 단가가 문제되지 않으나 값이 하

락하지 않거나 상승하는 경우에도 고정직불을 지 받게 되고 결과 으로 농가가 목

표가격 이상으로 소득을 보 받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농가는 고정직

불의 지 단가를 최 한 높게 설정하기를 희망하 던 것이다. 한 고정직불 은 

허용보조인데 반해 변동직불 은 감축 상 보조가 되므로 변동직불 의 비 이 지

나치게 높은 경우 WTO 보조  감축의무를 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고정직불  지 수 을 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2.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방안의 확정

2004년 2월 농업농 종합 책을 통해 농가소득안정을 한 직불제 개편을 

한 기본방안을 제시한 이후 농림부와 농경연은 공동작업을 통해 구체 인 소득보

직불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 다. 

작업 내에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해 논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제를 개편하

고 소득보 직불제는 변동형 직불제로 개편하여 고정형과 변동형을 연계하는 기본

방향에 하여는 공감 를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타 소득보 직불제와 

련한 구체 인 쟁 에 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고 작업 은 이러한 

구체 인 쟁 을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 다.  

가격을 기 으로 할 것인지, 소득을 기 으로 할 것인지에 해서는 가격을 기

으로 하는 것으로 하 다. 소득을 기 으로 하는 것도 나름 로 장 은 있으나, 

실 으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격이라는 과 소득을 기 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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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거 추곡수매가 결정 당시 매년 생산비 논쟁이 있었던 을 감안할 때 소득

을 둘러싼 논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 이 지 되어 가격을 기 으로 하자는 

의견이 세를 이루고 있었다.

목표가격은 소득보 직불제가 수매제폐지  공공비축제 도입과 연계되어 추

진되고 있다는 과 기존의 논농업직불제를 고정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등을 고

려하여 산지 값에 수매제도의 직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지 액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하 다. 보 수 은 소득보 직불제가 피해에 한 보 이기는 하나 일정수

 농업인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해 공감 가 형성되었다. 

가격 설정 문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  상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

는 상황이고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모든 농가가 직면하는 문제이므로 

국평균가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 다.

고정직불제의 지 단가는 값 하락 수 에 따른 보조  지  규모, WTO 정 

문제,  고정직불 의 임 료 환 가능성  지주의 부정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논농업직불제 지 단가를 기 으로 소폭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

이 조정되었다. 

이러한 구체 인 시행방안 마련 작업을 진행과 함께 농림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요한 사항은  농가소득보 방안의 구체 인 논의시기 다. 당시 소득보 직불

제 담당부서에서는 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다. 구

체 인 추가 시장개방 수 이 정해져야 상 으로 정확한 피해규모나 재정소요 등

의 단이 가능하다는 단에서 다.

그러나 상이 진행되면서 농업인들의 심은 상의 추진상황에 못지않게 

상 이후 산업 책, 특히 농가의 소득안정방안에 쏠리기 시작했다. 즉  

상으로 인한 추가 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한 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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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업인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농림부는 농경연과 함께 2004년 5월부터 

소득보 직불제에 한 공개 인 논의를 시작하 다.  2004년 5월 20일 개최된 

문가 토론회에서 농경연의 발표형식으로 제시된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기 가격은 과거 기 연도의 가격에 논직불과 같은 이 수입을 고

려하고, 보 수 은 ①안으로 기 연도 가격에서 매년 일정 비율로 감축한 수 을 

목표가격으로 하여 당년 가격과의 차이를 보 하는 것과, ②안으로 최근 5개년 가

격  최고와 최 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과 당년도 가격과의 차이를 보 하는 방

식으로 하며, 보 방법은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해 참석자들은 우선 농가의 소득안정을 한 직불제의 개편이

라는 기본 인 방안에 해서는 체로 공감하 으나 제시된 방안에 한 구체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 다. 다만, 농민단체 등을 심으로 고정형 직불제의 비

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농림부는 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소득보 직불제 개편방안에 한 농업

인 의견수렴을 해 지역토론회(7.18～8.4), 농특  주  토론회, 농민단체 설명회 

등을 26회 개최하 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농림부는 소득보 직

불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한 검토를 추진하면서 목표가격은 2001～03년 수확기 평

균 산지 값(157,969원/80kg)에 2003년 논농업직불제 지 액(9,080원/80kg), 

2001~2003년 추곡수매제의 직 소득 지지액(3,021원/80kg)을 포함하여  80kg 가

마당 170,070원으로 산정하 다. 한 보 수 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의 

80%를 보 하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농림부의 안은 계부처 실무 의와 외

경제장 회의(10.26), 당정간담회(10.27)와 당정 의(11.3)를 거쳐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11.11)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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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 직불제 개편방안 정부안 ]

♧ 직 지불 액 : (목표가격 - 당년 값) × 보 수

   ○ 목표가격 : 170,070원/80kg,  3년간 고정하고 3년단 로 조정

   ○ 보 수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값과의 차이의 80%

   ○ 상농지 :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불방법 : 고정형직불(허용보조) + 변동형직불(감축 상보조)

   ○ 고정형직불 : ha당 평균 60만원 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농지 차등화)

     - 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가격 하락 여부와 계없이 지 하며, 논농

업직불제 면  상한(4ha)은 폐지

   ○ 변동형직불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형직불 을 차감한 액을 지

    - 소득보 직불제의 농업인납부 (기 가격의 0.5%) 제도는 폐지

농림부안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목표가격과 보 수 , 고정형직불과 변

동형직불을 연계하는 방안 등에 하여는 큰 이견은 없었다. 다만 지  상한면 (논

농업직불제 상한선 : 4ha)을 폐지하는 문제에 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지 상한 면 을 유지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는 직불제의 성격, 정부의 정

책 방향, 정부의 재정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 상한선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무엇보다도  소득보 직불제는 양정제도 개편  재 상 등으로 상되는 가격

의 하락을 보 해 주는 것이 목 이며,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는 농가의 경 규모와

는 상 없이 모든 농가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과 농규모화라는 정책방향을 고

려할 때 상한선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 이에 반하여 지 상한선을 폐

지하자는 입장은 가격하락에 한 보 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상 으롤 부

유한 규모 농가에 많은 직불 이 지 되는 것은 국민정서나 도시 세민과의 형

평성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 상한에 한 논의는 양정제도 

개편과 상에 따른 국내 산업의 개편과 농규모화 진을 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입장을 계부처가 수용함으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 농림부는 소득보 직불제의 개편을 해 소득보 기 의설치 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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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4년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하 다. 소득보 기

의설치 운 에 한법률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해 농림부장 을 원장으로 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소득

보 직불제 개편방안의 법  근거에 한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특히 목표가격은 

농림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 수확기 평균가격에 정부가 정한 기 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하 다.

그런데 정부안을 제출하기 하루 날 한나라당 소속 김재원 의원이 “ 소득보

에 한법률안”을 표 발의(12.28)하 다. 기본골격은 정부가 제출한 안과 동일하나 

목표가격의 설정방법, 목표가격의 고정주기,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농가소득안정추

진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에서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었다.

< 쌀소득보전법 정부안과 김재원 의원안 비교 >

정부안 김재원 의원안

법률의 제명
소득등의보 을 한

직 지불제시행에 한법률
소득등의보 에 한법률

목표가격 결정
농가소득안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 이 고시

농가소득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동의

목표가격 기 기간 최근 3개년 최근 7년  최고․최  제외 5년

목표가격 변경주기 3년 5년

소득보 비율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차이의 

80%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차이의 

80%

기타
목표가격 설정시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을 감안

국회의 소  상임 인 농림해양수산 원회는 정부안과 김재원 의원의 발의안을 

농해수 에 상정하지 않고 법안심사소 원회가 마련하는 안을 심으로 원회

을 마련하기로 결정하 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농림부는 양곡 리법과 소득보 기 법 논의를 해 개최

된 당정 의(2.3)에서 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 다. 그러나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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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열린우리당은 김재원 의원안을 고려하여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

는 신 소득보 기 법에 따라 정부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국회동

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러한 당의 입장에 해 농림부는 기에는 국회동의제를 도입하는 경우 시장의 

수 상황 보다는 정치 인 고려에 의해 목표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심의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최 한 반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2005년 2월 22일 국회 농해수 의 법안심사소 에서는 2004년산 추곡수매가 동

의안과 양곡 리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등의보 에 한법률 개정안에 한 논의

를 하 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보 직불제 목표가격의 국회동의제, 목표가격의 

기 기간, 보 수 이 집 으로 논의되었다.

목표가격의 국회동의제는 농가소득안정이 요하므로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신 목표가격 결정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일부의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의원이 찬성하 다.

목표가격의 설정주기에 하여 당  정부안에 3년으로 되어있는 데 반해 소  의

원들은 5년, 10년안을 주장하 다. 즉 정해진 목표가격 수 을 가능한 장기간 용

함으로써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 다. 이에 해 정부는 DDA 상

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되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확 될 가능성

과 변화되는 상황에 신축 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을 이유로 3년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 다.

한 보 수 에 해서는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의 80%로 하자는 정부안

에 해 85%, 90%, 100%로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해 정부는 목표가격

의 국회동의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목표가격 산정방식의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85%로 인상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하 다. 즉 법률에 목표

가격은 “  수확기의 가격변동률을 기 으로”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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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막고자 하 던 것이다. 이에 해 다수 의원은 목

표가격 결정방법을 지나치게 구체 으로 정해놓는 경우 국회동의제가 의미가 없음

을 주장하 고 결국은 정부 원안 로 상임 에 상정하기로 하 다.

법안소 를 통과한 소득등의보 에 한법률은 2월 23일 농림해양수산 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자리에서도 보 수 이 핵심쟁 이 되었다.

많은 의원들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을 고려할 때 보 수 이 낮다는 을 지 하

고 이에 해 정부는 목표가격 결정방법을  “  수확기의 가격변동률을 기 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목표가격의 일부 상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이러한 정부측 수정안에 해 많은 의원들이  가격의 하락이 상되는 상황에

서  수확기의 가격변동률을 기 으로 하는 경우 다음번 목표가격 설정시 목표가

격이 많이 인하될 수 밖에 없음을 지 하 다.

결국 목표가격의 결정방법을 “  수확기의 가격변동율을 기 으로” 하되 보 수

을 85%로 하는 정부측 입장이 반 된 안과 목표가격 결정방법을 법률에 구체

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 수 을 80%로 하는 법안소  원안, 목표가격 결정방법을 

법률에 구체 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 수 을 90%로 상향조정 하는 3가지 안을 놓

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목표가격의 보 수 을 둘러싸고 3차례에 걸친 정회와 회의 속개를 거쳐 목표가

격 결정은 “ 의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을 감안하고” 보 수 은 85%로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법률 제명은 김재원 의원 발의안과 같이 소득등의보 에 한법률로 

하고 농가 소득안정 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 다. 국회 상임 를 통과한 개

정안은 법사  심의(2.28)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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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방안 최종안 ]

♧ 직 지불 액 : (목표가격 - 당년 값) × 보 수

   ○ 목표가격 : 170,070원/80kg,  3년간 고정하고 3년단 로 조정

   ○ 보 수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값과의 차이의 85%

♧ 지불방법 : 고정형직불(허용보조) + 변동형직불(감축 상보조)

   ○ 고정형직불 : ha당 평균 60만원 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농지 차등화)

   ○ 변동형직불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형직불 을 차감한 액을 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그림 설명>

시장가격

당년가격

목표가격

고정형 직불

변동형 직불

* A : (목표가격 ㅡ 당년가격)의  일정부분

(A)

소득등의보 에 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후 농림부는 하 법령 개정과 산

확보, 세부시행방안, 홍보 등을 추진하기 한 소득보 직불제 실무추진단을 구성

(2004.11)하여 운 하 다. 이러한 실무추진단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개편되어 소득보 기 의설치 운 에 한법률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상농지 확인  농업인 등록 등의 실무업무수행을 수행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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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확기 산지쌀값(80kg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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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2005년 쌀값 하락과 정부의 대응

공공비축제와 소득보 직불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양정시스템은  2005년

도 수확기에 처음으로 용되었다. 그러나 2005년 부터 일부에서는 수확기 시장

불안 가능성을 제기했었고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9.13)한 이후 지자체  농민단체 등은 공공비축 물량 확 , 포 수매물량 

확  등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한 남 일부지역에서는 이장단 의회가 공공비

축 매입 면 거부를 결의하는 일도 발생하 다.

2005년 의 10a당 생산량이 490kg, 체 생산량은 3,311만석으로 평년수 이었

으며, 이는 시장수요를 약간 과하는 수 이었다. 그러나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매입량 축소와 2004년 상 국

회비   수입 의 10% 시장 유

통 등으로 불안하던 시장심리는 

수확기에 어들면서 더욱 불안

해졌고, 기야 산지 값은2005년 

80kg 가마당 16만원 이던 것이 14

만원 수 까지 락하 다.

수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의 

하락은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단한 농림부는 400만석인 

공공비축물량을 늘리는 것을 계부처와 의하 다.(10.17) 그러나 기획 산처와 

재경부 등 계부처는 값 하락은 일시 인 상일 수 있으며, 소득안정을 해 소

득보 직불제를 도입하는 만큼 정부매입물량을 늘리는 것에 부정 인 입장을 표시

하 다.

수확기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단한 농

림부는 10월 19일에 공공비축물량 400만석 이외에 농 으로 하여  100만석을 추가

로 매입하기로 하는 보완 책을 마련하여 발표하 다. 한 당  12월에 지 할 

정이었던 고정직불  6,022억원을 11월에 당겨서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의 수

상황과 정부의 추가 책,  농가 소득보  방안에 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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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에 농림부 과장  간부들을 견하 다. 

그러나 형유통업체․미곡종합처리장(RPC)에 가격결정의 주도권이 있는 상황에

서 하락했던 값은 오름세로 반 되지 않았고 상 국회비 과 연계한 농민단체

의 투쟁은 차 격화되는 추세 다. 

농,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추곡수매제의 재시행을 주장하면서 지역별로 농 ․
군청 앞에서 야 시 를 벌 으며, 11. 15에는 상 비 반 , 양곡정책 면개편 

등을 요구하는 국단  집회를 개최하고 격렬한 시 를 개하 다. 

이러한 농민단체들의 격렬한 시 와 함께 수확기 시장상황과 련하여서는 문

가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개되었다. 두된 쟁  에 핵심 인 것은 공공

비축물량의 매입가격, 소득보 직불제의 도별 평균가격 용  목표수  조정문

제 다. 이 시기에 언론에 보도된 두 명의  문가의 기고를 살펴본다.  

앙  윤석원 교수는 11월 3일자 농어민신문 기고문을 통해 공공비축제의 문제

과 소득보 직불 목표가격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하 다.

 “최근의 쌀 가격 폭락사태와 쌀 비준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민들에게는 충

격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정부는 연일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미 초토화된 농

심과 쌀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략)....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것은 쌀비준과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추곡수매제도의 기능과 직간접 

파급효과를 간과한데서 기인한다. ......(중략)..... 수매제도가 쌀농가의 소득지지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단견이고 잘못된 시각이라는 사실이다. 수매제도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가격폭락은 없었을 것이다. ......(중략).....농민단체가 수매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나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질적

으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즉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함은 물론 ‘시가’를 전국 평균가격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도단위로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보전되도록 해야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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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윤석원 교수의 기고에 해 서강  사공용 교수는 같은 신문 11.9자 기고

에서 수매제와 소득보 직불제의 목표가격에 한 윤석원 교수의 기고내용에 

한 반  입장을 제시하 다. 

“수매제도는 직․간접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WTO 체제하

에서의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량이 많이 감소했고 DDA 협상의 결과로 수매물량이 급

격히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지지와 비축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쌀값 하

락에 따른 농가피해는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 (중략) ...... 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중략)..... 구조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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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지지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잉문제를 단지 이월시키는 

진통제의 역할만 할 뿐이다.  금년도 쌀 가격이 하락한 것은 과다한 재배면적 때문

이며,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공급과잉을 악화시켜 내년 이후 시장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고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가능

한 정책이 아니다. ....(중략)..... 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전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쌀이 거래되는 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주장하

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가격에 거래되는 지역은 도별가격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목표가격을 전국평균가격으로 설정하였

다면 보전할 때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도 전국 평균을 이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

다.....(후략)”

그러나 11월 23일  상 비 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수확기  시장, 공공비축제

를 둘러싼 농민시  등은 속히 감소하 다. 공공비축 매입을 거부했던 시군  마

지막으로 남의 순천과 무안이 12월 12일 매입을 시작하면서 2005년 수확기 혼란

은 마무리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2006월 2월 8일 400만석의 공공비축제 매입이 

종료되고, 이어 3월에 9,008억원의 변동직불 을 지 함으로써 개편된 양정제도의 

첫해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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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양정제도 개편 의의 및 평가

1948년 건국 이래 지속되어 온 추곡수매제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가 농가소득

의 안정  국민식량의 안정  공 에 미친 정  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산업의 여건이 변화된다면 정치 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건에 맞게 정책으

로 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에서 참여정부의 양정제도 개편은  정

책의 근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2005년도의 상황을 두고 값 하락에 따른 정부와 농업인, 농업인과 RPC 등 

산지유통주체의 갈등, 농업인․산지유통업체와 형유통업체의 갈등이 었던 것은 

아니다. 한 실 으로 값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값 하락으

로 인한 이득의 귀속에 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비

축제와 소득보 직불제라는 새로운 양정의 기본 틀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의 새로운 틀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산업이 민간

자율성과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지난 UR 상을 통해 에 해 세화를 유 하고 지난 10년 동안 지속 인 투

자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2004년 상에서도 우리 정부는 수세 인 입장에 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래된 근본 인 이유 의 하나는 국회동의를 받

는 추곡수매제를 통해 물가상승과 경제 기 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 으로 농가 소득의 25%, 농업

소득의 반을 차지하는 산업의 비 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을 안정 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값을 인하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비축제를 통해 정부의 수 조 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

하는 한편, 소득보 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 동안 

정책이 추구해 왔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생명산업으로서 산업의 미래를 안정시

키기 한 튼튼한 토 를 마련했다는 에서 공공비축제와 소득보 직불제의 의

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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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정 인 측면외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한 지 도 있다. 서강

 사공용 교수는 “공공비축제와 소득보 직불제가 성공 인 제도로 정착되기 

해서는 소비감소와 수입량 증  등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상되는 과잉공 구

조를 해소해야 한다. 과잉공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공공비축제의 정상  운

용이 불가능해지 때문이다. 소득보 직불제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

를 보 해 다는 정 이 측면이 있으나 공 과잉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목표가격은 3년단 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목표가격은 과거 3개년의 시장상황을 반 하도록 설

정되어야 그나마 부작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 하고 있다.

한 양정개  실무작업부터 참여해 온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박동규 박사는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 비축미 운 방식의 개선이 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와 같이 정부가 공공비축미 잠정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가

능성이 있다. 정부가 고시한 잠정매입가격이 시장가격 형성에 향을  수 있다. 

따라서 품질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기 해서는 경쟁입찰방식

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 매입물량 만큼 방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수해야 한다. 공공비축미 방출방식이 정부 임의 이므로 유통업 종사자의 

불안감은 커지게 되는 문제 도 있다.  농가 경 안정을 한 소득보 직불제 목표

가격 용기간을 재의 3년보다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이 경과하면서부

터 농가 등 련기 의 심이 증폭되고 농가는 불안하게 되는 문제 이 있다. 운

방식에 있어서 기 가격을 국평균으로 할 것인지 는 지역별로 할 것인지, 정곡

이나 조곡가격을 사용할 것인지 논쟁은 지속될 것이며 이해 계가 다르므로 합의

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쟁 사항 들을 농민단체 내부 으로 결정하면 

정부가 수용하는 것도 안일 수 있다.”라고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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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쌀 산업, 규모화와 품질고급화로 개방 확대 대비

상을 통해 2014년까지 세화를 유 하고, 공공비축제와 소득보 직불제

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도 언젠가는 

세화를 할 수밖에 없고, DDA 상 등 농업 상이 거듭될수록 세율도 낮아 질 

수밖에 없다는 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즉, 수입 과의 경쟁은 필연 이며 그 경쟁

은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실을 제 로 인식하고 철 히 비하

지 못한다면 2014년 이후 우리 산업은 붕괴의 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노무

 통령은 2003년 농업인의 날 치사를 통하여 개방을 구조조정으로 극복하고 농

업 선진화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하 다.

 이제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  흐름입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세계

인 추세에 낙오되지 않으면서 농 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체질 강화와 구조조정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농업선진화를 

이루는 화 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2003.11.11)

이제는 세화를 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 이다.  우

선 산업이 규모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 규모 확 를 통해 생산비의 감이 가

능해지고 농가의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UR타결 이후 정부는 지속 으로 농규

모화를 추진해 왔으며 나름 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논 면적규모별 농가수와 비중 >

(단  : 천호, %)

논 경 규모

1ha 미만 1~2ha 2~3ha 3~5ha 5ha 이상

1995 875 241 56 34 -

2000 786 202 50 29 11

2004 648 160 43 29 15

그러나 생산구조가 세 소농구조이고 농업인의 농지에 한 애착이 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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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모화가 쉽지 않고 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가

가 많이 올라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고령 세농의 농지가 고 유능한 업농에

게 경 이양 될 수 있도록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한 제도  뒷받침과 함께 임 차 

심의 농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업농이 희망을 갖고 규모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해 보험, 경 컨설 , 

경 회생 지원 등과 련된 정책  지원의 확 가 필요하다. 

다음 과제는 우리 의 품질 고 화이다. 2001년 이후 정부와 농업인 등의 노력으

로 우리 의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의 품질이 소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되기 해서는 더욱 품질고 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품질고 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 이다. 

일본이 30년 동안 이룩한 것을 우리는 10년 동안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이 

세계 최고의 이 될 수 있도록 품종개량부터 생산․유통 과정에 걸쳐 품질고 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질고 화와 함께 우리 에 한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시 하다. 우리 소비자가 

우리 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표시제도 강화․ 랜드화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

히 수입 이 시 되면서 가격차가 큰 수입 의 국내산 둔갑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

이 높다. 이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우리 에 한 신뢰를 해하는 일인 

만큼 수입 의 부정유통에 해서는 철 하게 응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 이루어진 소비자의 식미테스트  지불의향에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

리 에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는 미국, 국 등 수출국의 에 비해 소비자의 지불

의사 가격이 높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에 해 소비자가 상 으로 높은 가

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 의 품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지불의사가 있는 가격의 차이는 그 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비자

가 원산지나 랜드 등에 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blind)에서 보다는 에 

해 정보가 제공된 상태(Non-blind)에서 가격차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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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과 외국 쌀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

지불의사 (원/20kg)

Blind Test Non-blind Test

이천 임 님표 44,813 46,958

김제 지평선 45,750 45,876

신김포 45,759 46,697

백구 옛바다 45,340 45,824

서산 STR 46,011 46,709

남원 춘향골 44,741 45,477

미국 Green 44,811 41,515

국 칠하원 41,266 37,010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이 수출국의 에 비해 보다 우리 소비자의 입맛

에 맞는 고품질 이긴 하나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품질고 화가 시 하며, 수입

에 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이 에 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더욱 낮아진 

을 고려할 때 수입 의 부정유통을 막는 것이 요한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 균형의 문제이다. 소비감소와 생산안정에 따른 공 과잉상황에서 

세화 유 로 수입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 과잉은 공공비축제의 

정상  운 을 해할 뿐만 소득보 직불제 지 을 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기 으로는  소비의 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한 소비 진 책의 추진과 함께 가공용․주정용 공  확  등을 통한 재고미의 특

별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 으로 시장기능을 통해 차 생산량을 조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농업인의 도움 없이 정부가 혼자서 성공 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정부․농 ․농업인의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비축제․ 소득

보 직불제와 함께 건조․ 장시설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철 한 시장 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유통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농 은 소

비지 로확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 신을 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업인

은 고품질  생산과 함께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농업인의 경 의식

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농업인에 한 교육을 강화되어야 하며, 농업인․농민단

체의 자율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인 뒷받침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